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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國間 共同漁携水域 및 漁業協定의 運用實態를 비교 .검토한

것에 기초하려 > 向後 南北韓間에 設定 가능한 共同漁携水域의

모델과 그것의 運用方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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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근 南北韓問의 交流가 여러가지 축민에서 전진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떠

政治的 次元에서의 對話나 交流가 어려우민 우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經濟的 交流부터 시도해 보자는 것이 韓國政府의 方針이고 이러한 提議가

北韓側에 의해 하루 아침에 받아들여지지는 많터라도 정진적으로 수용

되리라 기대되고 있다 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민 漁業分野에서의 交流도 대단히 가능성이 를

것이다. 특히 피근 韓國은 水産業 生産量 세계 7위의 大水産國으로 발돋움

하있으떠 t 國民의 動物性要白質 基礎需要量은 충분히 공급해 주고 있으나

生活水準의 힝상에 따라 더 발은 動物性 雪白質이 릴요하고, 또 水産物의

加工輸出用 原資材로서도 찰은 水産物이 필요하며 > 北韓도 水産物을 國民의

動物性 要白質 食握源으로서 찰만 아니라 外貸獲得源으로서도 대단히

중료시하고 있고 제3차 7個年計劃에서는 水産物生産을 lo大 目標의 하나로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水産業의 開發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北轉의

海洋은 東西로 兩分되어 있어시 周年 漁業活動을 하기가 곤란하므로 轉國側

海域에서의 조업을 갈망하고 있으리라 주측된다 차

韓國쪽에서 볼 때 北韓의 海洋에서 어칙가능하리라 기대되는 것은 高價

魚種으로는 인어.송어가 있으나 그 양은 많지 많고. 多獲性 大衆魚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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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海에서는 멍태, 꽁치, 치, 정어리, 오징어 등, 西海애서는 조기# 갈치

등이 있으나 量的으로는 밍태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르게 기대할 수 없을지

모르며 * 따라서 南北轉間에 共同漁購水域을 설정한다고 인서 韓國側에

커다란 이익이 얼을지도 모를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利害得失율 터나

索北轉이 共同繁榮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共同漁懲水域을 設定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릴다 출

따라서 이 硏究는 轉半島 近海의 海洋構造와 重要 順燎性 魚族의

基本國遊相t 南北轉의 漁業의 實態와 앞으로의 展望* 韓寧島周遇水域에

있어서의 國際漁業關係와 燎業協定 등을 검토한 위에 南北韓問에 채길가능

하리라 예상되는 共同撫擦水域의 設定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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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韓半島 近海의 辭構造와 重要魚族의 團添相

l. 韓半島의 地勢와 海洋의 特性

A . 海底地勢

(l) ?k深과 大陸欄의 分布

轉半島의 地勢는 남북으로 면은 등터산맥이 東쪽에 치우척 있으므로
零

산맥의 東쪽은 경사가 르고 西쪽은 겅사가 완만하다. 이와 같은 陸地의

地形은 灌底의 地潛에도 직결적인 엉향을 미척. 東海岸은 海岸線이

등피산맥에서 멀지 많을 를만 아니라, 2oom 等麗線이 海岸에서 불과 수마일

내지 십수마일 되는 곳에 위치하며, lOOOm 等麗線도 곧 바로 이출에

위치한다. 그리하여 東海는 피심부 4,049m, 평근수심 1,700n나 되는 심해를

이루고* 大陸欄은 東海의 전 민적의 2 % 에 불과하다 聲

西海區는 이와 정반대로 陸地의 경사가 완만하고) 또 中國대특쪽도

그러하므로 海底는 전반적으로 겅사가 완만하여 * 黃海의 水麗은 좌심부

에서도 lo3m에 불과하고 평를 44m에 피나지 많으며 , 黃海 펀체가 발은

大陸欄이다. 또 이 海域은 깅사가 완만한 위에 干滿의 차가 프 므 로

간조시에는 육지에 가까운 곳이 노출되어 방대한 于濯地를 이를다 출

南海區는 東.西兩海區를 연결하는 해역이니만치 水深도 雨海區의 중간

이며> 리심부 227m< 평를 수심 lolm이고 펄해역이 大陸欄이다 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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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島鐘의 分布와 海岸線의 길이

韓半島의 海岸線 출 길이는 17,267km로서 국토의 출길이애 비하여 매우

긴린> 이것은 海岸績의 굴곡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이다 출

東海區는 등터산맥의 斷層이 海岸線얘 가까와서 정야나 하천이 적출 를만

아니라 대체로 海岸線이 매끈하나t 東韓麗, 迎日種 등은 만입이 리서

東海産 각종 魚族의 産諒場으로서 중요한 익할을 한다.

西海區는 東灌區와는 대조적으로 海岸線이 복잡린고. 島燎. 料川. 賠誰

등이 많으므로 각종 水産勤植物의 은신처로서 중요하며 . 따라서 도처가

각종 魚族의 産卵場 .鐘息場이 될다 출

南海區는 東海區처럼 비탈진 麗海가 아니고. 그렇다고 西流區처럼 극단

적인 淺海가 아니떠. 비탈* 모래사장* 펑지 등이 뒤섞여 있=딘. 또 半島와

섬이 곳곳얘 산재하여 소위 출島海式 지힝이므로 漁識的으로도 다앙하다 출

B . 韓半島近海의 海洋構造

(l) 海流

韓半島近海에는 醴流系인 黑潮의 한 支流인 對馬暖流가 北拓하고# 寒流系

인 親潮의 한 支流인 北韓寒流가 南流.고차하며 그 세릭의 빈小는 撫業에는

물른t 직접.간접으로 기추와 농업, 기타 각종 산업에 지대한 엉향을

끼친다.

日本 린州 南쪽에서 갈라진 黑潮의 한 支流는 東支那海는 北上하다가

濟州道 南쪽에서 다시 두 갈래로 갈라져 . 한 갈래는 大轉海漆을 출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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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海로 들어가고. 다를 한 갈래는 西海로 들어가는데. 앞의 것을 對馬暖流

뒤의 것을 黃海暖流라 한다

한및 타타르해힙 (間官海撚)을 통과한 親潮의 한 支流와 黑龍江.료滿産

으로부터서의 排水 등의 濯岸水가 존합될 北轉寒流는 蘇聯 沿海州애서 韓國

東海岸을 따라 南下한다

a . 南海區 및 東海區

東海區에서는 이들 본걱적인 寒流와 暖流가 계절에 따라 여러가지로

빈화한다. 六韓海狹을 거q 東海로 들어간 對馬暖漆의 른 줄기는 日本쪽을

긱인트린 .여者J8및)

o 피部.

l - . .만쥬괴

:==:출 난쥬계

a 구토괴 오

@ 쓰시마난쥬

@ 찰대난쥬

린 한국연 안쥬

@ 중국연 안유

@ 곡할할쥬

l8)

<그림 2-l> 韓國近海의 表面海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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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北東으로 흘러# 津輕.宗谷 두 해힙으로 나가는 것이나t 大轉海理으로

들어간 것의 일부는 韓國 東南端을 왼변으로 돌아 東海 沿岸을 따라

北上한다. 北上의 한제는 여를철애는 咸鏡北道 언안에까지 이트는 수도

있으나, 겨울철에는 營陵進와 竹邊을 인길하는 선 정도이다 출

또 東海는 그 입구인 大轉海撚의 斷面積이 東海 전채의 容議에 비하여

아주 . 작고. 또 下層에는 冷水塊가 있으며 . 北쪽에는 여를철이라도

寒流勢力이 있으므로 對馬驪流의 垂直分布는 北으로 갈수즉 발아져서

北쪽끝애 있어서는 가장 성한 때라도 수온 2o"c 이상인 층은 loB 내외애

지나지 많는다. 그러나 겨울철이라도 對馬體流의 水溫은 lo"c를 넘는대 9

對馬暖流의 세릭이 미치는 범위의 중부 이남에시는 수민하 2ooB의

깊이애까지 이 새럭이 미치고 있다 출

北韓寒流의 빈차는 대단히 블규리적이나> 盛期인 겨울철얘는 보출 江原道

南部에까지 및치고, 그 以南에서는 下層流가 되는 릿 찰으떠 l 迎日麗

이남에서는 表面流로서는 존재하지 많는다. 江原道 수원받 인안은 이들

寒.暖 雨流가 서로 부딪치는 곳으로서 海況도 대단히 복간하고t 따라서

漆業的으로도 중요한 곳이다 .

b . 西海區

西海區에는 東海區처럼 뚜릿한 海流가 존재하지 많으나. 對馬暖流의 한

갈래인 黃海暖流가 黃海 中央部를 거쳐 勸海麗까지 北上하며 . 이 海流의

補充流로서 識海種 방민에서 中國 浴岸을 따라 南下하는 寒流性 海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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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것을 中國 沿岸流라 한다. 또 韓國의 西海岸에도 沿岸을 따라

南下하고 南海岸을 우회하여 對馬暖流와. 언길되는 轉國沿岸流가 있는대
零

이것은 轉國 西海의 沿濯水로부터 생성되는 것으로t 엄분과 수온이 낮다零

(2) 水溫

水産動植物의 分布團構에는 水溫* 麗分> 透明度 등의 여러가지 海洋學的

요소가 직접.간접적으로 엉향을 미치나. 그 중에서도 水溫이 가장

지배적이다
幸

惡. 東海區

東海區의 表面水溫은 여를철에는 對馬暖流의 세릭이 강해짐에 따라

펀반적으로 높아져 > 南部海域에서는 좌고 3o및t 北韓 近海에서는 25및 내외

까지 이르나. 겨울철에는 寒糖의 세력이 강해짐에 따라 낮아져 < 南部

海域에서도 lo"c 내외이고i 北韓 沿岸의 대부출은 上.下層이 모두 l.c

이하로 낮아져 완전히 寒水性의 바다가 된다출

그런대 漆業的으로 중요한 것은 東海 中.下層의 冷水層이다. 즉> 驪分

34.17%o, 水溫 l"c 내외의 冷水層이 東海下層水의 中心勢力인대* 이것은

日本의 北西部 인안에서는 對馬暖流의 영향으로 연안에서 수마일 별어진

곳에서도 부딪치지 많으나t 韓國 東海誇의 中部 以南에서는 海岸애서

5~6마일 f 北韓에서는 l~2마일 내외, 水面下 20-U30m층에서도 이 冷水層에

부딪치며 , 또 때로는 産原道~慶尙北道 沿岸에서는 이 冷水層이 海岸에까지

출현하는 수도 있다. 또, 겨울철 寒流勢力이 강할 때는 이 冷水層의 일부가

- J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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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韓國近海의 水溫分布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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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海撚의 底曆을 거쳐 南海岸으로 진출하여 대구 등의 寒流性 魚族이

鎖海濁얘 와서 産卵하는대 길정적인 익할을 하 기 & 한다 출

b . 西海區

西海區에 있어서도 水溫의 年變化는 상당히 심하다. 먼저< 여를철

먼바다에 있어서의 水溫은 北部에서 25"c 내외* 南部애서 28-U-29'C애까지

이르나> 겨울철에는 大陸性 高氣壓으로부터 불어내는 할 바탐의 잉항으로

表面水溫은 매우 낮아진다. 그릴데 水溫이 낮아지민 뇌重이 커지므로

上層水는 下曆으로 내려가는데< 黃海 北部는 찰으므로 上.下層의 海水

사이에 대류가 일어나 上層에서 냉각릴 水塊가 계속 下層으로 내려가고 )

上.下層이 고루 냉각되어 얼게 된다 톨

봄철과 더블어 얼를은 녹고 여를철이 되민 表面水溫은 높아지나< 이 때는

表層이 水溫이 높고 뇌重이 가벼우므로 對流가 일어나지 많고, 상하로 水溫

躍層이 형성되며 * 中部 以北의 麗層에는 여를철이라도 5~6"c의 冷氷境가

남게 된다. 이 冷水塊의 勢力은 때로는 南西浴誇 일대에까지 면치는대 t

대개의 魚群은 이 冷水塊를 피하여 회유하므로 어업에 미치는 영힝이 매우

조다.

c . 南海區

南海區에서는 여를철 對馬暖流의 세력이 강해짐으로써 表面水溫은

3o"c까지도 이르며 t 겨울철에도 寒流性 海流의 영항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일이 얼으므로 表面水溫은 l3"c 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없어 3海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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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溫이 가장 높은 해익이다. 따라서 각종 水産動植物의 分布도 다를

海域보다 풍부하고< 특히 겨울철얘는 각증 驪流性魚族의 理冬場이 되고 출

블~여를애는 産卵場이 되므로 燎業이 가장 다잉하고* 또 가강 먼저 기발될

해익이다 출

2. 近海産 重要 團構性 魚類의 基本 圖辯相

韓國近海에서 어획되는 魚類 중 量的으로 발거나 측은 漁獲金額이 커서

經濟性이 높은 魚種 중 寒流性魚族으로는 밍태가 있고* 그외는 모두 讓流性

魚族이다. 이 중 東海區에서 주로 어적되며 量的으로 만은 것으로는

오징어, 정어리, 꽁치 둥이 있고, 量은 적으나 經濟性이 높은 것으로는

방어가 있다 를

西海區에시 주로 어획되는 것으로는 조기가 量的으로나 經濟性으로나

중요하나 좌근에는 量이 자꾸 줄고 있고t 그 대신 찰치가 상당히 많다 출

南海區에서 주로 어획되는 것으로는 치가 으뜸이터 t 그 외 고등어 t

러치 등이 있다 출

이들 魚族은 모두 南北韓에 걸쳐서 어칙되며* 南北韓의 漆業을 논의할

때는 필인적으로 그 基本團漆相을 이해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 L

樣相을 언급한다 譽

A . 東海區産 寒流性魚類

東海區産 主要寒流性魚類로는 밍태. 대구와 연어.송어가 있으나 대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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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근 資源이 많이 줄있으므로 여기서는 밍태와 언어.송어만 논의한다
출

(l) 밍태

멍태는 北太平洋의 寒流域에 널리 분포하는 魚類이나 撫業이 주로

이루어지는 海域은 韓國 東海岸. 日本의 北海道. 사할린 주빈. 찰차카반도

남부주빈, 베링해 등 대규모의 産卵場이 있는 해익이다
.

멍태는 계절에 따라 深撚移動을 하는예 . 오오츠조해 이북의 北太平洋

에서는 冬深更淺蓼動을 하며, 分布의 南쪽 끝인 韓國近海에서는 冬撚要經

移動을 한다. 즉. 分布의 . 北部에서는 겨울철에는 수심이 찰은 大陸機

淺海는 보를 얼어버리는데. 밍태는 冷水性魚種이기는 하지마는 너무 차가운

곳은 설어하여 水溫이 익간 높은 深海로 이동하고. 여를철이 되어 沿岸

水溫이 適水溫보다 높아지민 水溫이 낮은 識海로 이동하민서 産卵 또는

素努한다. 그에 비하여 轉國近海에서는 여를철에 浴岸水溫이 너무 높으므로

이를 치하여 水溫이 낮은 深海로 이동하고. 겨울철에 沿岸水溫이 適水溫

정도로 낮아지민 淺海로 이동하민서 産卵 또는 索露한다
拳

韓國 東海岸에 있어서의 밍태의 主産卵場은 東韓種인데 . 産卵 初期인

초가을부터 産卵群은 適海의 중층으로부터 麗의 중앙부 이북의 2 o o n

등심선을 따라 내유하기 시작하며 * l2월 상순겅 난의 성숙과 더불어

産卵場에 들어가서 産卵한다. 産卵을 마친 어미는 l월깅부터 寒流세릭이

강해짐에 따라 雨으로t 혹은 通海로 이동한다고 주정되떠 , 江原道에서는

주년 어책되나, 主撫期는 lo월부터 다를해 l릴겅까지이고, 분포의 南쪽

한계는 대체로 慶尙北道의 南端 정도라고 보아진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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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轉國近海에서의 밍태의 계절별 分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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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어 .송어

인어.송어는 韓半島周邊海域얘서 어력되는 魚를 중 가장 비산 고기이

므로 各國의 이 魚種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를

撚太平洋産 언어.송어는 대릭 4o" N이곡의 寒流域에 살며 t 종류는 生物學

的으로는 25종이나 될다고 하나t 撚業的으로 중요한 것은 홍언어 * 백인어 t

은인어 t 왕인어 < 곱사송어의 5종이고* 이것들이 日.美.加漁業條約 이나

B.蘇漁業漆約 등 인어.송어漆業과 찰린되는 國際條約의 대상이 되는 것들

이다. 그러나 루릴列島以南의 日本과 韓半島 周邊에서 어적되는 것은

백인어와 곱사송어가 대부분이고 그외의 것은 거의 어적되지 발는다 출

인어.송어는 다를 魚類와는 특이한 生態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關係

國間에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즉* 언어 .송어는 아주 찰은 물이

용출되는 江얘서 産卵. 辯化되고 稚燎魚期에 江에서 내려가(降河團撚) 바다

에서 2 ~ 3년 자라 나이가 4 ~ 5세가 되어 성숙되민 다시 자신이 産卵.賂化된

江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서(湖商圖辨) 암수가 박을 지어 産卵하고 産卵을

마친 어미는 예외없이 죽는 그릴 기이한 生活史를 지니고 있는데t 자신이

産卵 .露化된 江을 되찾아가는 확를(母川團歸率)-& 80-U95%나 펀다고 한다 출

北太平洋을 둘러라고 있는 미국> 캐나다t 소린, 日本, 韓國 등 여러나라

는 적든 발든 언어.송어가 湖淸하는 江을 가지고 있으나> 主産卵場은

北太平洋의 寒流域을 바로 끼고 있는 미국, 캐나다, 소린 등지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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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어.숭어가 가지고 있는 生態的特性애서 보아 이 魚種은 우선 資源量

자채가 그다지 를 것이 아니며> 또 성숙하민 반드시 @川으보 되돌아가는

것이므로 母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구태여 朧洋에 나가서

어적을 할 필요가 없고t 母川애 讓燎하는 것을 기다識다가 더력하여 알과

정자로서는 人工賂化를 시키고 어미는 食用으로 하는 식으로 漆源의 관리에

발은 노릭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부터 海洋에서 인어.송피漁業을 해온

日本과의 사이애 마찰이 를이지 발았다 출

그리하여 l952닌 聯출國과 日本이 平和漆約을 체길함과 동시얘 이 漁業을

둘러할 여러가지 제악이 가해됐는데> 특히 日本t 美國> 캐나다 사이에는

l 7 5 . E 以東의 美洲쪽 漁場얘서 團本이 스스로 漁業출 포기한따는 日.美.加

漁業漆約이 체길되있으떠 < 日本과 蘇聯 사이애서는 해마라 인어.송어

漁獲천타를 배정한다는 日蘇撫業協定이 체길되어 강력히 규제터고 있다출

轉國은 l966닌 水産廳의 지원을 받아 釜山水産大擊 實習撚 白漆號로치 이

漁業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進出을 시도했으나 關係國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고 만 겅험을 가지고 있다 출

韓團近海애서의 인어.송어의 室戚育場은 蘇聯 沿海州 以北의 東海부터

오호츠조海일 것으로 주측되고 있는데* 韓國에서도 浴東江에도 인어.송어가

湖河를 및으나 지금은 거의 전무하고 東海岸에 諦a가 있는 漆에는 적든

발든 湖商하고 있어서 l933닌 이후 人工露化事業이 찰발히 템행되고 있다출

그러나 익시 韓半島에 있어서의 産卵場은 北韓쪽에 발고 따라서 南北韓間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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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燎潑水域을 설정한다딘가 하민 필인적으로 언어.송어漁業을 농고 많은

논란이 일 짓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소한도 이와 관틴되는 協議過程에서

領海밖의 水域얘서의 漁業은 보장되도목 토릭해야 할 것이다 출

B . 東海區産 體流性 焦類

(l) 살오징 어

살오징어는 東支那海부터 韓國 南海岸 및 東海岸> 日本의 北海道 인안 및

太平洋誇 릴익얘서 주닌 産卵하고 있으나. 보를 主産卵場과 産卵期가 다를

3개의 계군t 즉 겨울産卵群; 가을産卵群* 여를産卵詳으로 가르고 있다출

겨울産卵譯은 東支那海* 轉國 南海

岸* 日本九州 를서부 인안 일대의

해억얘서 주로 l2~3월에 産卵하떠 *

가을 産卵群은 主産卵場은 겨울 産卵

場과 같으나 産卵期는 5~9월이고 )

여를 産卵群은 東海의 南部해익에서

린
5 ~ 6월에 産卵한다 출

/
살오징어의 圖撚路는 대단히 커서 -.s.

.i / .'

t _ J 겨출상할를
:"

l년동안에 南北으로 大回潑를 한다 출 小誇 피출산찰를

U 가을산찰출

즉 봄부터 여를에 걸쳐 暖流 세력이 小 "

강해지고, 水溫이 상승함과 더불어
<그림 2-4> 報騷就戮每에 있어서의 l 8 )

살오징어 産卵場 推定圖
北上하면서 戚長團構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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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團溝를 하는 것은 주로 겨울 産卵鮮이고. 이것이 살긴징어 자찰의

대부분울 차지하고 있다 출

겨울 産卵群의 北上團構 經路를 보먼 l2~3월 東支那海에시 産卵되어 ; L

해익애서 卵.稚燎魚時代를 보내다가. 轉國 東海쪽에서는 對馬暖流애

의하여 t 日本 太平洋岸쪽얘서는 黑潮애 의하여 차차 북쪽으로 운반되먼서

성장하.며 > 그 分布籍圍는 東海쪽에서는 그 전억부터 타타르해힙을 거쳐

오료츠르해에까지 이르고t 太平洋岸쪽에서는 日本의 인안을 따라 4 8 - U - 4 9 ' N

선까지 북상한다 출

南下團燎는 水溫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9월부터 인안을 따라 이루어

지는데. 韓國 東灌에서는 이 北上과 甫下의 빈찰기가 奈漁期가 릴다출

그러다가 l2~l월에 접어들민 그 南下速度는 빨라지는데 . 이 때가

交接期에 해당한다. 交接을 마친 어미는 다시 東支那海에 들어가서 産卵 후

死를하는 것으로 주정되고 있다 .

여를 産卵群과 가을 産卵群에 대해서는 겨울 産卵詳 만치 인구가 이루어

지지 많았으나 여를 産卵詳의 成熟群은 5~8월에 日本의 山陰地方沿岸에서

山形經浴誇까지 분포하는 것 같다 주

가을 産卵群은 大和濯를 중심으로 한 東海에 널리 분포하고. 對馬暖流의

適海分枝를 타고 北上하여 8월에는 北海道까지 이르며 > 또 한핀 北韓에서

蘇聯의 沿海州 언안을 따라 北上하는 군도 있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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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살오징어의 월빌 지방빌 平均漁避量

이들은 9월에는 성숙하고 南下를 시작하는 것 같은해, 南下經路는

通海를 거치며 沿岸에 처를 나타나는 것은 秋分겅이고* 이것들은 對馬島

近海에서 ll월겅까지 어획펄다 톨

(2) 정어리

정어리는 純浴岸性 魚族이며 , 外洋으로는 빌로 나가지 많는다. 季節

的으로 南北回消하며 , 봄~여를에는 艦緯度의 高溫域으로부터 高緯度의

低溫域으로 이동하민서 索黨하고< 가을~겨울에 高緯度에서 低經度로

이동하면서 越冬.産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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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어리의 燎場은 日本 近海에서는

대채적으로 産卵場과 일치하나. 韓國 .認,l l료,

近海에 오는 것은 索價團辯이므로

索價場과 일치한다. 轉國 近海얘서는

1932-U-38닌애 索價期의 群이 東海岸
35' l35'

일원l 특히 咸鏡道 일원에서 대링

어획되였으나t 그 주 전체적인 資源
- - - . 피유로

--- .구겅려유료.

量이 급격히 감소하먼서 來構量이 [4-U:-(U1
1 2 5 ' E 130 '

줄어> 거의 어획이 전무하다가 l973넌 <그림 2괴> 정어리의 分布. 圖構
및 漁賜l8)

겅 부터 다시 조금꼭 피복되어 가고

있다.

1934~1941닌 韓國의 정어리 撫理量은 年平均 9o만ll/T을 넘딘는대 * 이

때는 주로 旋網으로 어력되였으며 t 주 어장은 咸鏡北遺이고, 主漁期는

lo~ll월 이였다 .

정어리는 l2월~3월 轉國의 東南海域, 日本 九州의 西北海域에서 越冬

하고, 4~9월애는 暖流를 따라 轉國 東海를 北上團撚하여 沿流州에 이르며

lo~l2월에는 南下回潑하여 越冬海域에 이를다. 轉國 東熊의 暖流系는

外海쪽으로 복상하기 때문에 北上回構期에는 無群도 外流쪽으로 널리

분산하여 회유하므로 北上回構期에는 誇集度가 낮아 어칙량이 적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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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南下圖辯期에는 沿海州애서 힝성된 寒流가 咸鏡北適 東燕쪽

外海로 南下하여 暖流를 沿岸쪽 표층 20-U30m 깊이로 압박하므로 어군은 이

暖滅와 함깨 浴岸의 表層애 집된다. 그러므로 성어기인 10U11월애

咸鏡北道 漁場애서만도 總漆獲量의 악 반이 어적되였딘 기곡이 있다
구

(3) 공치

꽁치는 치나 정어리 같은 것 보다는 選水溫이 익간 낮으나 기본적

으 로 는 暖流性魚族이며 > 韓國近海애서는 거의 東海애서만 잡힌다. 공치의

越冬場은 表面水溫이 lo"c 극상되는 東海南部海域> 위도로는 북위 3 5 - U - 3 6 ''

이남의 大韓海狹에서 日本의 九州南北部에 걸치는 해억으로 주정되고 있다출

0 soo<

및피 'i. . . 7 ÷ 7 프 f 7一 7 7一 巨호 p -一 \一 7 호

<그림 2-7> 꽁치의 월별.지방별 .平均撫獲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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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對馬暖流의 세릭이 강해지고 東海의 表面水溫이 높아지민 그에

따라 北上하는데 4~5월에는 대체로 情戰線 근처까지 이르고t 7월에는 北은

타타르海驗에서 南은 料輸線 근처까지만 분포하나, 9월부터 다시 南下하기

시작하여 ll월에는 거의 越冬場에 이를다 출

꽁치는 韓國애서는 流刺綱으로 잡는 것이 대부분인대l 漁期는 産卵차

北上을 시작하는 5~6월의 봄漁期와 越冬場애 접어드는 ll~l2월의 겨울

撫期로 갈라진다. 좌근애는 資源의 감소로 燎獲量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출

(4) 방어

방어는 주로 韓國과 團本 近海의 黑湖流域* 또는 그 支流리 잉항을 받는

溫帶海域의 沿近海에 분포하며 > 다를 해익에는 서식하지 많는다 擊

방어는 제절에 따라 비고적 광범위하게 南北으로 團潑하는데< 그 圖辯路

는 언안얘 가까우며t 또 해마다 같은 시기에는 거의 같은 위치애 나타난다 출

北上圖辯는 자란 것이나 어린 것이나 모두 索黨理辯이나t 浦下團辯는 자란

것은 産卵團構이고l 어린 릿은 季節團撚에 따를 索價團撚이다 출

轉國産 방어의 主産卵場으로시는 國本의 五島列島 근방으초 알려져 있고출

産卵期는 4~5월이나t 이 밖에 東支那海 남부에서도 産卵하는 것으로 추측

되고 있다 를

韓國에서는 주로 定置理으로 어적하며 , 방어를 주목적으로 하는 運用

漁具는 얼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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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방어의 월빌.지방빌 平均撫獲죠'

c . 西海區産 底援魚類

西海區 일원은 겨울이 되민 上.下層이 고루 냉각되므로 대부분의 底擦

魚類는 이를 미하민서 南下하여 底層水溫 IO-U-15'C 되는 濟州道~출麗

사이의 띠 모잉의 海域에서 越冬하며 > 봄철이 되어 沿岸水溫이 높아지기

시작하민 中國과 轉國의 沿岸일대 . 나아가서는 勸海濁으로까지 北上하민서

産卵한다. 따라서 이 越冬場차 産卵場을 왕복하는 가을~봄. 겨울~여를

사이가 回燎期가 될다
찰

이와 같은 團潑經路를 가지는 魚種은 조기. 갈치. 달강어 . 가자미 . 넘치
출

대하새우 등 西海區産 底接魚類 대부분이며 . 다만 세부적으로 악간의

차이가 있을 따를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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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黃海.東支那海의 海底水溫과 底讓魚族의 .分布(글따는 수온"c)

(l) 조기류

黃海. 東支那海에 분포하고 , 東支那海에서 월동하는 참조기는 그 團構

經路에 따라 대락 轉國 西海岸系鮮 . 溺海麗系詳. 中國 山東寧島雨部系群
零

揭子江南部系群으로 나뉜다
會

그 중 轉國 西海岸系群의 主越冬場은 濟州島 서남방 32-U-35' N , l 2 4 ~ -

l26" E의 해역이나> 봄이 되면 東支那海의 暖流勢力을 따라 北上하기

시작하여 4월 중순에 黑山島근해에 이르러 일부가 産卵하기 시작하고.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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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순에 主産卵場인 延平島 근해애 이르러 본걱적으로 産卵한다 출

産卵출 마친 어미는 6월 이후에도 北上을 계속하거나 外海로 이동하고 출

9"lo월애 수온이 할아지민 산발적으로 남하하기 시작하여 io~i2월에

越冬場에 이를다. 이와 같은 團燎經路는 月別* 地方別 朧獲量의 分布애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를

(2) 갈치

黃海 南部나 東支那海얘서 越冬하는 갈치는 圖撚經諸에 따라 대탁 中國

山東半島 南部浴岸系群> 讓國 西.南海岸系群. 中國 揭予江流域系群으로

나뉜다. 그 중 韓國 西.南海岸系群의 主越冬場은 濟州島 서남방 3 2 ~ 3 3 ' N ,

1 2 4 U - 1 2 6 " E의 해익이며* 봄이 되민 東支那海의 暖流 세릭을 따라 北上하기

시작하는데* 4월겅에 黑山島 근해를 거쳐 5~6원에는 그 일부가 延平島

근해에까지 이를다. 南海岸을 따라서 피유하는 군은 5월에는 南海岸 全域에

분포하고t 9월에는 그 일부가 東海의 南部까지 北上하며 t io월이 되민 다시

越冬場으로 힝하여 南下하민서 군이 분산된다 擊

月別> 地方別 漁獲量에서 보면 갈치는 南海岸에서도 많이 잡히고 있어서

조기류보다는 南쪽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출

(3) 鑛懲理漆場의 分布

조기> 갈치류는 機體底引綱이나 트를에도 어적되나 主業種은 鑛懲網

이므로 經雖經漁業이 이루어진 海域을 經緯度 3o분마다의 海區로 갈라서

月別 撫獲量을 비고해 보면 그림 2-lo과 같다 출

- 2 7 -



Gl
r)친 lL친
n T r

를熊l r m l i; : ; m
麗 麗 認 雨

l;I lll1lllmTllllw

誕 y U . 1 트프 를 를 7 7 . . 一 . 트프 麗 更 麗 7 . . . 트 J了一ㄱo
트UL J S U S

리 r .:l;:;l; ;:l

Em

r3 7T 3 l
flrl7E[ U ( - m 1 1 v s s s s

를l료更WS

☞ 前 .긴를를

團 w-4m ll ("- "" Ill 600 -800 |j 800 V .14

l 3 )

<그림 2-lo> 朧鐘網 漁獲量의 海域別.月別 變動

이릿을 보민 l~3월의 主漁場은 濟州道 西南쪽의 31U-35 ' N , 123-U-126 ''

3 o ' E의 海域인데t 이것은 이 시기가 黃海産 전 無族의 越冬期이고> o 1

해익이 越冬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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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들어서도 기본적으로는 이 힌상이 프제는 빈하지 많으나 漁場이

다소 사방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며# 5월이 되민 漆場이 주로 北곡으로

착대되어 西海 沿岸 일원애 朧懲網의 漁場이 헝성되는대* 이것은 이 시기가

조기류의 産卵期여서 浴岸 가까이에 농 한 군을 헝성하기 때문이며 를

鑛雖網漁業의 盛漁期에 접어든다 출

6월부터는 繼鐵理燎業의 본긱적인 盛漁期이며 漁場도 떠 주빈으로 확대

되는데> 이것은 갈치가 浴岸에 産卵.索價하러 오는 시기와 일치한다 출

그러다가 ll월얘 접어들민f 漁場은 다시 측소되기 시작하고t l2월애는

濟州適 以東에서는 거의 조업하지 발으며 t 완전한 越冬期가 된다 출

D . 西海區産 浮魚類 l3o' 震

대표적인 것은 고등어와 전갱이

이며, 이들은 生態나 團構經路가 거의

비슷하여 다같이 旋網漁業의 주 o.. 崙.

대상이 되는데< 좌근에는 전갱이는

거의 얼고t 고등어가 주로 어획된다 톨

轉國과 團本 근해에 분포하는

f 理r

고등어는 프게 對馬暖流系祥과 太平洋

어 종 j신란글. .될출리 좌쥬.리

系料으로 나뉘나 轉國漁舶이 잡는 U 1 11111111111 1- U

브으 q l . f t l---

것은 주로 對馬暖流系詳이다 출

<그림 2-ll> 轉國造海에 있어서의

이 系群은 對馬暖流流域에 서식하는 고등어의 分布
l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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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l 다시 東海 中飜以南얘 분포하는 南方系帶파 中部以北얘 분포하는

北方系群으로 나뉘나, 앙이 찰고 선망의 주 어획대상이 되는 것은 南方

系群이 다 *

南方系群은 東支那海에서 越冬하고< 여를철 對馬暖流의 세릭이 강해짐에

따라 北上하떠> 韓半島의 西部를 거쳐 淺海潤으로 힝하는 군과 東海로

a ? p ?

i l E l @

F9 ÷1
7 ? ? E ?

藍 4 c識 L D

Q &i

E .M 7 .

Q w "( 'li. 를. M - 2 w II 250 - 500 s M3 - w II *X) X .14

l 3 )

<그링 2-l2> 고출어 旋網漁場의 월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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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하는 군으로 나편다. 後者는 다시 轉國 東海岸을 따라 北上하는 군과

日本 北部海岸울 따라 北上하여 北方 系群과 출합되는 군으로 나뉜다 출

旋網으로 어리되는 고등어의 漁場分布를 lo딘간의 통게에서 보민 漁場이

헝성되는 것은 대채로 3l" N 이북~36" N 이남, 125" E 이동-U131* E

이서의 海域이며 , 대체적으로는 濟州道를 중심으로 하여 반겅 6o마일 이내1

그 중에서도 濟州道 북부해익이 다를 해익보다 를은 어장이 된다톨

E . 南海産 譯魚類

대표적인 것은 치와 쥐치이다 를

(l) 치

轉國産 치의 越冬場은 초어기의 어미 치를 대상으로 하는 流刺網의

조업위치t 겨울 어기에 있어서의 각종 어업의 漁場t 水溫) 麗分 등의

海況t 치의 生態 등에서 미루어 < 대략 겨울철의 水溫이 14-U.15'C 이상

되는 韓國 南認海域으로 주정되며# 이 철이 海域의 水溫이 표민과 저층

사이에 를 차이가 얼는 것애서 미루어t 비고적 깊이까지 분산하여 월동하는

것 같다.

그러다가 3월겅부터 黑潮의 세릭이 차차 우세해지고 南海岸의 浴岸水溫이

14 -U 15 "C 로 높아짐과 터불어 北上하기 시작하여 t 주로 5월겅부터 釜山.~.

麗水 사이의 浴岸에시 産卵을 시작하고| 産卵을 마친 어미는 黑潮의 北上에

따라 東海로 가는 군과 西海로 가는 군으로 갈라져서 北上한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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流上의 한게는 東海北部나 西海北

ca 딘구장

部애 있어서의 여를철의 表面水溫이 출차:린표시

惡. la.
모두 2o및 이상 되는 것얘서 미루어

東海로 가는 군은 浴海州까지 t 西海로

가는 군은 樹海麗 근해까지 이르는

것이 아닌가 주측된다 출

그러다가 9월겅부터 東海쪽에서는

北轉寒流의 세릭이 강해지고, 西灌쪽

애서는 沿岸水溫이 하강하기 시작하민

비고적 水溫이 높은 浴岸을 따라 ]28* 130* T 7 E

l8)

<그림 2-l3> 치 團構 推定圖
南下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 출

g iKos

<그림 fi4> 치의 월빌.지방빌 平均燎獲量l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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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펀t 南海岸에서 가을철에 産卵 ,認化된 稚.燎魚群은 內種의 따뜻한

水溫과 중부한 먹이애 의하여 성장하고> 일부는 악간 北上하는 것도 있는

것 같으나* 대부분은 이 해익얘서 성장하여 越冬場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닌가 주축될다(그림 2-l3 및 l4).

(2) 말쥐치

말천치도 기블적으로는 겨울에 南下하여 越冬하고t 봄~여를얘 北上 9

接岸團溝하민서 産卵한다 聲

말천치의 漁場은 겨울얘'는 避南 일원부터 東支那海 東部海域에 걸쳐

헝성되나# 主群은 濟州道 西部의 東支那海 北東部* 水溫 12~13''C 되는

곳에서 越冬하고t 5~ 6월겅부터 東海

岸과 西海岸을 따라 북상하민서 産卵

한다. 그리하여 6 ~ 9 월 에는 濟州 - . . . ,

木浦를 및는 선 이서의 濟州進~群山

에 이르는 인안얘 종은 어장이 헝성

된다. 그러다가 lo월 이후 沿岸水溫이

하강하민 南下를 시작하여 主詳은
(?* - - * 1 * A

o 터찰

34" N 이남의 해익에서 越冬하는 것 @ < + *

t ' t -. HI.-'l

같다(그림 2-15).

<그림 2-l駱 말쥐치의 團構와 燎湯
및 漁期l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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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t 韓國水産業의 現況과 展望

l . 轉國의 水産物 基礎需要와 供給 現況

轉國에 있어시의 水産物은 直接食機t 間接食糧< 外資街得源의 3가지

측민을 가지초 있으나t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억시 直接食種으로시의

수요이 다

먼저 直接食糧으로서의 魚員類의 基礎需要量은 成人 體理 l淸당 l日의

雪白質需要量을 l.2g으로 보고t 그 중 l/3은 動物性을 신천해야 하며 *

國民의 平均體重을 4oag, 魚貝類 可食部의 重量뇌를 55誇 t 要白質 會有率을

l8誇t 實質料재漆(때기분을 재외한 실제 이용출)을 7o拓> 動物性 發白質

供給源 중 魚員類의 c&有率을 6o諾, 人口를 B멍이라 하민 年間全國基礎

需要量 D( U ) 는

D = 5 0 x B

이다. 여기서 피근의 人口 B에 따르는 D를 계산해 보민 <표 3-i>과 같은데 t

( 3 . 3 - 1 ) 轉國의 魚貝類 基礎需要量과 供給量의 비고

l 9 8 4 4 o . 6 2 o 3 o l 7 9 6

l 9 8 5 4 l . o 2 o 5 o l 8 8 o

l 9 8 6 4 l . 6 2 o 8 o 2 l 5 9

l 9 8 7 4 2 . l 2 l o 5 2 l 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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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보민 l985딘까지는 供給量이 基礎霜要量애 이르지 못했으나

l986닌부터 비로소 基礎需要量을 제대로 供鑛하기얘 이를 셈이다 *

그런대 이 基礎需要量이 충족되였다고 해서 문제가 해길되였느냐 하민

그것은 길료 아니다. 우설 위의 게산은 質의 문제는 전혀 도외시하고 量의

문재만 거시적으로 제산한 것이지만 國民所得의 증대에 따라 야기되는 質의

문제는 다시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시 과거에는 오직 輸出用으로만 인식되였및 다랑어 (참치 )같은

高級魚種이 이제는 國內에져 떠 많이 소비되고 있고, 오징어의 國內時勢는

鬪際時勢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등의 힌상을 나타내어 앞으료는 高價魚種의

輸入이 증대할 추세터 있다

2 o )

<3. 3-2) 20년간의 讓國의 水産脚 需論實繼
(공급 및 소비의 단위 : 천린T )

공 급 소 비

인 귀 l인당
인도l 어패류 생산 l해조류l생산리 국 내

.수입 l합 계 수인(백만) l (拓J
인근해l양식 l원양l생 산l 계 어패리해조리

l 9 7 8 1,286 24 3 5 6 6 2 5 9 2, 3 5 4 54 2,4o 8 1,494 217 697 3 7 4 0 . 4

l 9 7 9 1,352 327 486 257 2,422 55 2*477 1,463 226 788 3 8 3 9 . 0

l 9 8 o 1,313 322 458 317 2,410 4 1 2 t45l 1,438 317 696 3 8 37.7

l 9 8 l 1,468 358 542 444 2,812 48 2 t86o 1,684 445 731 3 9 4 3 . 5

l 9 8 2 1,429 329 528 361 2,644 61 2 ,7o 5 1,623 361 721 3 9 4 1 . 3

l 9 8 3 1,443 344 615 391 2,793 66 2 t859 1,769 391 699 40 4 4 . 3

l 9 8 4 1,476 345 658 431 2,910 84 2 ,9 9 4 1,796 4 3 4 76 4 4 1 4 4 . 3

l 9 8 5 1,449 443 767 444 3,103 91 3 ,l9 4 1.880 448 866 4 1 4 5 . 8

l 9 8 6 1,694 4 8 0 92 9 55 7 3 , 6 6 0 127 3 >7 8 7 2,159 401 1,236 4 2 5 1 . 7

l 9 8 7 1,468 52 5 8 8 2 4 5 7 3 , 3 3 2 4 2 7 3 ,75 9 2,131 29 3 1,고고5 4 2 5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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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핀 養殖業l 출産業의 발달은 間接食糧# 즉 調料로서의 수요도 증대

시키고 있다 출

또한 外貨獲得源으로서의 수요도 해마다 늘어 l986닌얘는 總生産量

366만Mnsb 37.7%인 l24만M/To], 1987닌에는 33o만M/T의 4 o % 인

l36만M/T이 수출되였고 그 需要도 늘고 있다 를

한된 無員類의 피근의 生産量을 보민 l986닌얘는 一緩海面漁業애서

i69만M/Tt 養殖業얘서 48만M/T, 適洋漁業에서 93만M/T* 計 3lo만M/T

이있으나 > l987닌에는 그것이 각각 l47만料/Tt 53만班/Tt f8만班/T으로 計

287만M/T이어서 前年對比 7%정도 감소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增産展望은

길료 할지 않다 출

2. 2000年代 初의 水産物 需要와 供給 展望

A. 需要 展望

轉國의 앞으로의 水産物 需要.供論을 展望하기 위한 기준非度를 2ooo닌대

로로 잡고l 또 水産物의 需要를 추산하기 위한 지표로서는 先進國 중

立地悽件이나 食生活 패턴이 우리와 비슷한 日本으로 잡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션 轉國과 團本의 魚貝類의 연간 l인당

消費量을 비고해 보면(표 3-3) 韓國은 1986U87닌에 5oJt 수준이었는데

비하여 日本은 l984닌에 lOOkg, 1985닌에는 llotg을 넘어 韓國의 2배

이상이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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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 1 6 )

<표 3-3> 韓國과 日本의 국민 l인당 언간 魚貝類 消費量 比較

한 국 일 본

인도l 소비랑 l 인 구 l i인당 소비l 소비랑 l 인 구 l i인당 소비
(*1M/T)| (백만) (kg) | (*IM/T)| (백만) | (kg)

1984 1,796 40.6 44.3 13,070 120.0 l o o . 6

19 8 5 1 , 8 8 0 4 1 . 0 4 5 . 8 1 3 . 7 1 0 1 2 1 . 0 l l 3 . 3

1986 2 ,1 5 0 4 1 . 5 5 1 . 7

1987 2 , 1 3 1 4 2 . 1 5 0 . 6

그런데 리근에는 韓國入의 食生活채턴도 日本入의 그것애 발이 접근하여

水産物에 대한 기호가 고급화되고 있다. 따라서 힌재의 韓.日間의 個人當의

消費量의 차이가 기본적으로는 經潛力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 가정하고 출

2ooo닌대 초에는 轉國의 l인당 GNp도 지금의 日本의 그것에 접근하고

따라서 魚員類의 l人當 消費量도 지금의 日本의 水準에 가까워져야 한다고

가정하민 looJ틀 정도로 보아야 할 것 같고t 人 a는 5ooo만으로 본다면

2ooo닌대 초의 魚貝類의 需要量은 5oo만M/T애 이를 것으로 주산될다 출

B . 國內漁業에서의 供給展望

(l) 一般海面漁業

韓國의 部門別 生産量 중에 가장 많은 것이 一般海面漁業生産인대> 이

부문의 과거 2o닌간의 實績을 보면(S. 3-4) 漁請勢力이 養數로서는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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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 )

( 3 L 3 - 4 ) 一般海面漁業 및 養殖
.

.業부문 2o닌간 實績比錢
(배를 이외의 출자는 천 단위)

부 문 항 .Sf. | 1967닌 i987닌 l 배 출

漁 船 척 수l 53 53 l . o

- 般 海 面 른 수l 244
漁 業 마릭수l 38o

燎 場 面 積
生 産 量

水 産 動 物
養 殖 業

氷 産 植 物

3천척 정도로 른 빈동이 얼으나 총른수는 24만 4천른에서 45만 2천른으로

약 2배t 馬力敗는 38만 마릭에서 269만 마릭으로 악 7배로 늘어났으떠* 조&

漁具t 漁法* 漁掃裝備 등이 칙기적으로 개링되였고, 燎場의 面積도 2 yBs _

늘어났을 찰만 아니라 從事者의 敎育水準도 급성장한데 비하여 漁獲量은

2배로 밖에 늘어나지 많았다 출

이것은 物量的 .非物量的인 漁獲努力量의 증대를 고려한다민 增産되였

다고 볼 수 없는 앙이며 * 좌근에 와서는 도처에서 ,過度流獲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서 업계 스스로가 漁獲努力量, 특히 船幅量 감글의 필요성 을

익설하고 있다 출

더우기 韓國透海의 漁場은 中國, 日本, 北轉라도 공동이음하는 부분이

찰은 바t 이들 나라들이 한길같이 近海漁業生産의 증대에 노릭하고 있어서

賞源에 대한 압박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 부문에서의 韓國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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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産量은 l98l넌대애 l4o만M/T을 념은 이후로는 거의 증가하지 발고 있어서

앞으로의 생산 증대는 를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힌재의 추새대로

간다민 2ooo닌대 초애 가서도 l6o만M/T대를 르게 출돌기는 곤란할 것

같으떠 , 피대로 프게 잡더라도 2oo만M/T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출

(2) 養殖業

養殖業부를은 피근 政府가 r잡는 漁業에서 기르는 漁業으로 J 라는 기치

아래 人工焦誰의 투입> 人工種苗生産의 촉진 등으로 資麗壇大를 피하고

있고, 또 遺傳工學的方淡에 의한 高成長魚種의 개발, 高價魚種의

高密度鋼育技術의 개발> 內水面의 高度利用 등이 인구되고 있어서 상당히

희망적이기는 하나< 그 반민에는 養殖適理의 埋立과 汚染* 海面의

富營養化에 의한 각종 病蟲害의 발생 등 沮害要團도 증대하고 있어서

낙관할 수는 없으며< 2ooo닌대 초에 가서 잘해 보았자 지금의 生産量의 2배

수준, 즉 loo만M/T을 념어서기는 힘들 것 같이 주측된다 출

c . 海鈴漁業에서의 供給 展望과 海外依崙度

(l) 供論展望

그렇다민 결국 우리의 三面의 바다애서 생산되는 것만으로 부족한 것은

海外에 의존할 수 밖에 얼다. 우리 通洋撫業의 과거 2o닌간의 實績을

보면(a. 3-5) 1970년대에 리었던 油類波動에 의한 損益分岐点의 상승 f

沿岸國들의 排他的 經濟水域 선포로 인한 漁場의 상실 등으로 한동안

곤경에 처및및으나 그 고비를 슬기를게 넘기고 l98o년대에 들어와 새로운

- 3 9 -



2l)

(S. 3-5) 適洋撫業 부문 2o닌간 實繼比較
(척수는 실수) 그 외는 천 단위)

부 문 항 목 l i967\1 | 1977\1 | 1987딘

撫船 척 수 l i52 5 2 5 :}38

다 랑 어 를 수 l 34 l 5 2 l 2 6

바릭수 l 83 4 4 5 :{63

生 産 量 l 38 l 7 2 l 4 6

燎緖 척 수 l 54 2 7 9 :?3o

트 를 를 수 l 8 l 4 4 l 4 o

마틱수 l 2o 3 6 l :s53

生 産 量 l 2 4 2 3 5 8 6

撫顔 척 수 l 4 2

기 타 른 수 l l 2

마릭수 ;!o8

生 産 量 l 5 o

漁船 척 수 l 2o6 8 o 4 ;rlo

i1. 를 수 l 42 2 9 6 :i78

마릭수 l io3 8 o 6 t)24

生 産 量 l 4o 5 3 3 {!82

漁場의 재발, 撫法의 다빈화 등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1986-U-1987닌에 9o만

M/T 전후의 생산을 올리는 놀라운 실적을 보이고 있다 4

그러나 이 燎業애 대한 압릭은 날로 심해지고 있으터 특히 에링海

밍태漁場에서의 천터量 감소는 그 타긱이 매우 프다. 천만다행으로

蘇聯과의 관계 개선으로 蘇聯 管轄水域內에서의 入漁가 s 대 되 고 있어시

애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北太平洋 오징어 燎場에서의 친國의 操業制限

움직임l 포를랜드 燎場이나 아프리카 沿岸漁場에서의 操業規制의 강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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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릭이 작용하고 있어서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이다. 다급하민

南氷洋에서의 조릴漁業의 확대 등을 를하여 量的으로는 어떻게 출당이

가능할지 모르나 GNp의 상승에 따를 入件費의 상승과 高緩技術人力의 이탈

힌상* 質的選擇水準의 상승 등으로 낙찰할 수는 없으며* 를 장애요인 얼이

순조를제 발전한다 하더라도 2ooo닌대 초의 生産量은 l錦만M/T을 료게

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및다 출

2 l )

<표 3-6> 韓國의 焦貝類 需給實態 및 海外依存度
( 단위:천M/T )

항 목 . l986딘 l987닌

生 産 量 3 l o 3 2 7 2 6

. 濯近海 l 6 9 3 l 4 7 l

. 養 殖 4 8 o 4 8 l

. 通 洋(A) 9 3 o 7 7 4

供 給 量
輸 入 量 l l 7 3 4 6

. 原資材用 l o 4 l l 2

. 內需用 (B) l 3 2 3 4

合 計 3 2 2 o 3 o 7 2

國內消費量 2 7 7 5 2 5 4 o

消 費 量 l 輸 .出 量 4 4 5 5 3 2

. 沿近海産 2 l 9 2 8 2

. 通洋産(c) 2 2 6 2 5 o

海外依存量(A+B-C) 7 l 7 7 5 8

海外依存度
海 外 依 存 度 2 5 . 8 29 . 8

(合計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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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7) 2000닌대 초에 있어서의 轉國의 魚員類
需給麗望

(단위 :천M/T)

구 분 산 출 근 거

需 要 l 人a 5천만 X lOOkg = 5 o o o

- 般 海 面 漁 業 1 5 0 0 ~ 2 0 0 0

養 殖 業
供 論

海 外 漁 業

輸 入 1 0 0 0 ~ 1 5 0 0

海外依存 | (2000-2500)/5000 = 4 0 U - 5 0 X

(2) 海外依諒度

그렇다민 2ooo넌대 초의 需要量 5oo만M/T에 대한 供論이 문제인데 t 우션

國內漁業애서의 供給量을 다소 프게 보아 一般海面漁業이 130-U-200만M/T,

養殖業이 loo만M/T, |+ 250-U300만M/T으로 보더라도 나머지 200-U-250만

M/T은 海外漁業에 의존하거나 輸入할 수 밖에 없을 것<)l다. 따라서

韓國水産業의 海外依存度는 현재 3 o %이하이나 2ooo닌대 초에는 적어도

4 o % f 츠게는 5o %설으로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표 3-6 U 3-7).

그런데 그 중 loo만M/T 내외는 힌재와 같은 형태의 遠洋短業에서 생산

되고 또 輸出이 완전히 중단될다 치더라도 나머지 100U-150만M/T은 輸入에

의를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펄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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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해 가기 위한 基本方向으로서는 水産物을

海外에서 우리 손으로 생산하여 導入하는 방항에서 생각하지 많으먼 다를

방도가 없다는대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출

3 . 海外水産業의 새로운 展開方向

다가오는 時代에 있어시 水産業分野에서 韓國의 海外灌勤의 方向은 프게

두 갈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출

그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바와 같은 遠洋漆業t 즉 大理의 撫船이

入漆料를 내고라도 他國의 管轄水域內에 入漁하거나 혹은 公海애서 하는

漁業을 지속 .발및시켜나가는 것이다. 이런 燎業은 이제는 資源保有國둘이

水産資源의 重要性을 깊이 인식하기 시작하여 資麗의 自體開發과 料用을

도모하고 있어서 入撫料支拂形式의 事業은 점차 줄어가고 合作事業

形式으로의 펀환을 괴하는 겅힝이 농후하다 출

따라서 앞으로 水産業分野에서의 海外活動의 基本的 展開方向은

지금까지와 같은 通洋漁業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우리 國內에서 하고 있는

바와 같은 각종 水産業을 해외에서 전개한다는 의미에서의 r海外水

産業_ 으로의 전활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相對國의 실정에 알맞은

漁業 .養殖 .加工部門의 발전은 물를* 그것과 직접 . 간접으로 관련된

분야들t 예를 들면 流通? 造熊, 機關 등의 분야도 참여해야 하고, 이를

- 4 3 -



바탕으로 하여 2次産業y 3次産業을 즉린게 전개해 나가도목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런 차원에서의 활동은 매우 미미하고 또한 그러한

정보의 蓄讓도 안되고 있다. 앞으로는 可能性이 있는 團家를 설정하여 各種

情報를 수집.분석하고t 共同開發의 可能性< 手段方法t 效率理 등을 검토해

가야 할 것이며> 익시 地理的으로 가까운 나라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水産業分野에서 北轉과의 빠이애 交流가

이루어질 수 있다민 그것은 다를 어느나라와의 交流보다도 바람직한 것이

될 것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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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北韓水産業의 現況과 震望

l . 北韓海域의 特性

韓半島를 둘러바고 있는 海洋의 일반적인 特性은 앞에서 논의및으므로

여기시는 생릭하고 北韓이 가지고 있는 海洋의 特性만을 언급하고자 한다출

北韓이 가지고 있는 海洋條件의 特性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東海區와

西海區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 사이에 언속성이 없다는 것이다
톨

A . 東海區

東海區는 山地가 海岸線에 가까와 경사가 심하고> 2oon 等深線은 陸岸

에서 멀어보찰자 lo수마일밖에 안되는 곳에 있으며 , lOOOm 等麗經도

거기에서 얼마 멀지 많아서 大陸細이 아주 좁다출

그러나 이 海域은 타타르海驗을 통하여 오호츠르海에 접해 있고,

거기에서 흘러 들어오는 리만海流와 黑龍漆f 료滿江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沿岸水가 출합된 北韓寒流는 暖流系에 비하여 營養題이 풍부하고< ;&

寒流系가 가지고 및는 일반적인 특성이 魚族의 種類紋는 적으나 한가지

魚種의 資源量은 매우 프며t 또 그것이 대부분 底擴魚族이라는 것이다.

北韓寒流系에서도 이 힌상은 다를 바얼어겨울철에는 명태, 대구, 청어t

연어 등의 寒流性 無族이 풍부하며, 특히 명태는 그 資源量이 발기 때문에

어칙되는 海産無의 86%를 차지할 정도라고 하며> 撚法도 트를이 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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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이고 있어서 단순하나 漁期가 ll~2월의 4재월 정?애 지나지 많는다는

것이 문재이 다 출

北轉를의 東海區의 海況特性은 여를철에는 南으로부터 難馬灌濾가 거의

流端까지 北上하나t 밑에는 寒流系가 받치고 있어서 , 水溫躍層이 水面下

불과 및 B 아래애 있어 讓流性 魚族애게는 커다받 장빅이 된다. 한된 t

가을부터 勢力이 강해지는 寒流系가 때로는 醴流系를 陸岸으로 어붙여

沿岸쪽에 魚群의 濃度가 짙어져 아주 종은 燎場이 헝성되는 편우가 있는데 출

이 海域에서 과거 정어리의 겅이적인 어적이 가능했딘 것은 바로 이와같은

海況의 특성에 기인하며* 그 외 오징어* 꽁치 등의 浮魚類는 모두 이와같은

海況의 엉힝을 받는다 출

B. 西海區

西海區는 海岸線 가까이얘 높은 산이 얼고* 정지가 많으므로 인접한

海洋의 水漂이 찰고 海岸線이 매우 복잡하여 漆海區와는 대조적이며 i

北轉의 활할하에 있는 해익의 最大水麗이 8om밖에 되지 않는다 출

西海區에는 본긱적인 寒糖系는 없고, 北上한 黃海暖施가 北쪽에서

냉각되어 轉國沿岸과 中國沿誇을 따라 南下하고 있을 따를이나< 겨울철에는

大陸性高氣屋帶의 잉항을 받아 일대가 5 ~ 6 " c 이하의 할 바다가 길다 출

따라서 주로 暖流産인 西海産 魚族출 제주도 근처로까지 南下하여

越冬하므로 이 일대는 겨울철에는 거의 漆業이 성립되지 많는다 零

西海를 대표하는 魚種은 조기이터 t 黑山島부터 樹海種까지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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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卵場이 되므로 봄漆期에는 漁業이 찰발하다. 撚法은 일적부터 體蠟網이

쓰여찰고 일부 機船底引綱이나 트를도 있을 것 같으나 확실치 많다출

또 沿岸 일대에서는 潮流가 매우 강해서 垂下式이나 가두리式의

養殖施設을 하기는 곤란할 것이며 l 다만 于理地를 이용한 員類養殖 정도가

가능할 것 같다 擊

2 . ;撚産政策 및 管理

A . 水産政策

北韓도 韓國과 마할가지로 水産物을 動物性要白質의 중요 공급원으로

삼고 있음은 물를> 중요 外貨獲得源으로도 삼고 있어서 l97o널대

이후부터는 이를 주요 輸出産業晶目으로 설정하여 생산제고에 주릭하여

왔으며? 水産物 生産 極大化 및 供給 圓滑化를 위해 이 분야의 基本政漆

目標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주진하고 있다톨

및째f 沿近海 撫業을 중심으로 하면서 通洋漆業까지도 점차적으로 발전

시켜 水産物 生産高를 높인다 출

둘째t 水産業의 科學化를 적극 주진하여 각종 撫購裝備 및 撫緖方法을

多樣化. 大型化. 現代化 한다
.

세째. 淺海養殖事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그 生産高를 비약적으로

학대시킴으로써 水産物 生産量 중 義殖量이 차지하는 비중이 3 0 - U - 4 0 X

되도특 한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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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째t 水産物 加工事業을 강화하여 水産物 生産基地부터 郡單位까지

冷凍工場과 貯藏庫를 건설함으로써 원찰한 水産物 供給體系를 꼭릴하여

水産物 供論의 季節的 制約性을 극복한다 출

B . 水産管理

水産業의 管理遲營體系는 다를 산업분야와 마란가지로 l958닌 lo월 이추

中央執權的 指導體制플 기본으로 國營 水産事業所와 水産協制繼合이 주측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生産組織體系 이외에 각 機關.拓業所에서 직접

漁購作業을 하는 副業作業班, 해안에 위치한 協同農場에 펀성된 水産作業班

또는 分組 등도 生産作業에 참여하고 있다 .

2 )

( a . 4 - i ) 北韓의 水産指導體制

수 산 위 원 리

수 산 부 힙동수산지 도총국

수 산 관 리 국 힙동수산깅 리위원피(道)

o 국잉수산사업 소 수산협 동이사피(郡)

o 국잉세소어 업사 업소

o 국엉천해양식사업소
. 국 잉잠수사업 소

o 국영냉동가공공장 수산힙 동조합 o힙동농장 구산작업 반
o기관기업

소부업 수산작업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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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3 . 4 - 2 ) 北鱗리 進別 國營事業新現況

서수라t 웅기< 나진> 낙산t 언천t 청진t 고말산| 멍천
함깅북도 l4

어대진, 밍간, 무수단, 사포, 김책, 성남 출

용대* 단천< 증산t 이원, 유성t 차호t 원평t 신창* 잉화 t

함깅남도 l9 신포< 봉대* 육대> 흥원t 전진* 겅포) 삼호t 서호* 리조*
가진.

강 원 도 8 문천, 송도원, 원산* 고저, 를천, 두포, 장전t 임주 출

펑안북도 7 신의주, 용암포. 철산, 곽산, 정주, 운전, 임주 차

명안남도 5 문덕>. 와우도, 온필, 남포* 한천 출

할해남도 8 몽금포* 구미포t 옹진, 강령, 해주> 펑화t 핑남출

특히 l978닌 lo월 漆原道 및 咸鏡南道 水産物 生産에서 힉신을 이특하기

위해 일린 黨中典委員會 政治委員會 擴犬會議를 를하여 기존의 水産業

體系를 대폭 개핀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민 中央의 水産委員會와 5 .

산하의 協罔水産指導總局을 비못하여 道單撚 協同水産理事會를 신설한 것

등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다
차

이는 종래 國營水産部門애서만 치중하여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등한

시되어 오던 協同水産部門을 보다 강좌하고, 水産業分野의 指導.管理面에서

二元化體制를 도입하여 未開發分野이딘 浴違海 小規模 零細撫業을 協同水産

管理體系의 강차를 통하여 적극 개발함으로써 潛在水産資源을 리대한으로

찰용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l98l닌말 현재 國營인 水産事業所

및 潛水事業所를 6l개, 水産協同組合을 약 23o개 설치하여 운엉하고 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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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水産業 基盤造成

A . 漁體繫力

北韓의 漆船勢力은 출 3만 6백척 정도이고 그 중 動力船미 2만 l천척

정도라고 하나 漆體의 프기나 馬力設를 가를할 수 있는 資料는 구할 수가

얼으며 . 漁燎의 要數만으로피 비고하민 韓國의 출 9만 9천척t 動力舶 7만

8천척의 3ox이하의 수준이다 차

그러나 l96o닌대부터 자체 건조를 하거나 또는 外閭으로부터 中古漁體을

도입하거나 개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大型船의 확보에 노럭하여 l98o년

힌재, iooo른 이상의 大型船을 l3척이나 보유하고 있고, 그 차에는 1 0 , 0 0 0

톤급 工母船이 2척이나 되는 등 상당한 수준인 것 같다(표 4-3) .

2 )

<표 4-3 > 北轉의 大型燕船 保有現況 (l9鱗년 힌재)

펑 화 호 3>ooo 냉장운반선 불가리아에서 도입 l96l개조
백두산호 11,000 가공공모선 화란 19655.입

대성산초 3*5oo 냉장운반선 남포조선소 l967신조

용악산lX 3,700 선미트를선 청진조선소 l 9 8 o

은파산호 3,7論 l 9 6 9

금강산호 7,o5o 냉장운반선 화란 l969도입

봉차산호 5tooo 청진조선소 l97출만조

모란봉호 5,ooo 19 7 2 "

백마산호 l,3驗 음암포조선소 19 7 2 "

청 봉 호 5,ooo 청진조선소 1 9 7 3 " 만재이란조업중

창광받호 3,7驗 션미트를션 1 9 7 4 "

반통산호 3>7驗 설포조선스 1 9 7 5 ..

용남산호 14,000 가공공모선 월산조션소 1 9 8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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漁業綾術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소린의 技術들을 도입하있으며 > 특히

트를漁法은 상당한 수준인 것 같다출

그리하여 그들은 375o를급의 표준 撚尾式 트를駱을 개발하여 東海의

멍태漁場에 투입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하며> 밍태의

어획은 전적으로 이 漁法에 의한다고 한다 출

그러나 西海는 經襲網이 주종이고, 그 외에 여러가지 漁法들을 같이 c = L

있으나 規模나 技術水準은 두드러진 것이 없는 것 같다출

또한 漁船의 滯港터數를 가급적 줄임으로써 年間 出撫日穀 3oo日을

달성함으로써 漁獲能力을 제고시키기 위해 l976닌 lo월 元山船舶修理工場을

중심으로 rl5일 工程表에 의한 船燎修理J 體系가 강조되였다. 이는 종래

3oo일 出漆目標가 緖舶修理期間이 척당 i4일 이상이나 초과소요림으로시

지켜지지 많찰음을 감안? 體撚修理에 필요한 機關, 木材t 鋼材 등의 각종

비를한 자재를 한달분 이상 예비로 확보하고, 예비부품이나 엔진의

정비체제를 확립하여 漁船의 수리기간을 가능한 한 단측하자는 것이다
출

B . 排他的 經濟水域의 宣布와 漁業協定의 縮結

(l) 經濟水域의 宣布

北韓은 지난 l977닌 6월 자체의 바다자원을 보초관리함과 동시에 적극

적으로 개발. 이용하기 위하여 領海의 基線으로부터 2oo마일까지 , 그리고

2oo마일 선을 그을 수 얼는 水域에 대해서는 等距離中間線을 기준으로 하는

經濟水域을 中央人民委員會政令으로서 선포하고t 동년 8월 l일을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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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료토목 했다. 이는 이 水域내애서의 排他的 管轄權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中共과 인길되어 있는 黃海에서는 等距離 中間績을 택하고 있으며 f

이 水域內에서의 生物 및 非生物資源애 대한 自主權을 밍시하있다 출

이는 l976닌 l2월 i 蘇聯이 經濟水域을 설정하고> l977닌 6.월 t 轉.日間에

大陸欄 協定이 비준되었으며 # l977닌 7월> 日本이 2oo해리를 燎業水域으로

선포하는 등 周邊各國이 일린의 海域 保謹措置를 한 것에 대응하여 대항

요건을 학고히 하려는데 있딘딘 것 같다 출

또한 출넌 8월 l일 人民軍 最高司令部 멍의로 이 經濟水域을 보호하고

民族的 料益과 自主權을 軍事的으로 지키기 위하여 基線으로부터 5o해리에

이르는 海域에 軍事境界氷域을 설정하고t 그 水域內의 水Jt 水中t 空中

애서의 鈴國의 軍用船舶, 軍用航空機 등의 행동을 굼지시린으며 * 民用船舶

(어로선박 제외)및 航空機는 당사자간의 사전합의 또는 승인하에서만 航海

및 飛行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있다 출

이는 먼저 선포한 2oo해리 經濟水域의 발료와 관린, 이를 군사적으로

릿받침할 수 있는 海域의 籍圍를 규정릿고 나아가시는 그들의 對外 및

對南政策과 관린, 情勢發展에 적응하여 東.西海에서의 室權行事를 政治的 구

軍事的으로 합리차하려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를

(2) 撫業協定의 縮結

출 . 對蘇協定

北轉과 蘇聯과의 漁業協力은 일치기 i956닌 蘇聯과의 사이에 r太平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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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西北水域의 水産資源利用에 관한 協定J 이 체길된 것이 쳐음이고 그것에

의거하여 l96l닌부터 北韓漁船이 오호츠조海에서 北洋漁業을 잉위해

랐는데, 이 漁業은 北轉의 通洋漁業의 근간을 이루어왔다. 北韓은 二L

후에도 l967닌에 蘇聯과의 長期經濟協力協定t l974닌에 lo닌기간의

漁業協定을 체길하여 北洋撫業을 더욱 발전시켜 찰다 출

그러다가 蘇聯이 l976닌 l2월 ) 2oo해리 經濟水域을 선포하제 림에 따라

北洋漁業에 제익이 가해지고 北韓의 北洋漁業 操業要數는 대헝트를 6척 및

중힝어선 io척 , 漁獲量은 언간 2o만M/T으로 제한한다는 燎業協定이 l977및

7월 모스프바에서 체길되었으며 * 同協定에 의거t 헌재까지 매닌 議定書를

체길하민서 시행준리을 보완해 오고 있다(상세한 것은 v. 韓半島周邊水域에

서의 國際漁業의 力學關係 참조).

b . 對 日協定

北韓이 l977년 8월 東.西海에 2oo해리 經濟水域을 선포함으로써 종래 이

海域에서 자유로이 漁業活動을 해 오딘 日本은 상당한 제악을 받게 되자 r l

제악을 피소차하기 위해 北韓과의 漁業協力을 요망하기에 이르릿다. 그러나

兩國間에 國交가 얼기 때문에 政府間協定이 이루어질 수 없고 따라시

北韓의 東海水産協同聯盟과 日本의 團.報漁業協議會間에 民濯順7元에서의

漁業協力에 관한 暫定合意書가 l977년 9월에 평양에서 체길되있다 출

同協定은 北韓의 5o해리 軍事境界水域을 제외한 經濟水域內에시의 日本

漁船의 조업을 치용하고 相對側漁船의 安全操業 보장과 緊急救助要請에

. 5 3 .



대한 구호 등을 규정하였으며t 또한 日本은 北韓이 漁業漆術* 漁具 및

機資材 등을 도입하는 대 힙력한다는 것인데, 有效期間은 l977넌 7월부터

2닌으로 했다 톨

그러다가 l978닌 同協定을 2넌간 언장하는 과정에서 北韓이 日本의

漁業水域 (太平洋언안은 제외)에의 入漁를 주장하여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 출

同協定은 l98o닌 5월에 다시 2닌간 인장되였으나, 1982',! 6월 北轉이

同協定書의 페기를 선언함으로써 效力이 상실되었고t l984및애 다시 합의가

이루어져 86년까지 계속되였으나t 그 추 다시 페기되였다 출

그러다가 l987닌에 다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됐는데< 이때부터서는

日本漁船에 대하여 入漁料가 부과되는 새로글 방안이 채택되있으나, l989년

말로서 일단 기간이 만료, 호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다(상세한 것은 면 출

韓半島周邊水域에시의 國際漁業의 力擊開係 참조).

c . 對이란 協定

北韓은 l979닌 > 호메이니 圈敎政府가 등장하민서 對이란 찰계가 긴 화

되였으며 , l98o닌 l월, 北韓經濟代表團의 이란 방문을 계기트 水産協力을

포함한 經濟交流가 활발히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l98o닌 l2월 ) 北韓産 냉동

멍태 2만M/T을 l98l넌 내에 이란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길하기에

이르識다 출

또한 l982닌 l월에는 이란.北韓間 漁業協力協定이 체길되 및는데 . 이에

따르민 北韓이 이란에 공급하는 物量은 연간 l만M/T이고, 北料撫船은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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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피 > 北韓의 對 이란 撚業協定內審 要旨

기 간 2닌(어느 일방이 러소하지 많으민 자동인장)

조업대상 해익 지방어민어장(인근해 l2마일) 및 특정해익을 제외한 남부
이란해역과 인접공해

북한루입어선수 3>7駱를급 모선 2척, 45o를급 어선 5척

崙 이에 5소요되는 제반장비 제공? 승무원t 어업전문가 파린

가 긱 o 식용어류 : l辰당 4리알(5o센트)
o 어 분 : l掠당 硝리알(5달러)

對이란 공급링 연간 총 l받린T z 이중 좌소한 8,ooM린T은 식용 어종

이란어업훈련생 o모선 : 것 6개월간 전승무원의 l/6, 다를 6개월간 전승무원의
훈 련 l/3> 잔여 기간 전승무원의 2/3

o 기타 어선 : 3~5명 승선

沿近海에서 2닌동안 조업하며 > 이란의 수린생을 의무적으로 출린시릴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출

同協定의 내용은 이란 南部 海域은 주어장이 해안으로부터 l2마일 안에만

발발되어 있는 실정인데도 同海域을 대상조업지역에서 제외시릴에 따라

漁場이 좁고, 또한 供給物量을 l만M/T으로 과대 책정하고 있으며 * 未熟練의

이란 修鍊生을 필히 승설시켜야 되고, 供論魚價도 낮아 採算性이 빌로

없어서 北轉으로서는 앞으로 同 協定의 정상적인 이행이 길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다 를

그러나 그들은 이 協定은 꼭 協定內容 그 자체에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對이란 原油導入 및 質易擴大와 이란-이라조戰 終戰後의 經濟進出

등을 겨냥하고 있어 對이란 7k産協力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 같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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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其他 國家

北轉은 전술한 소린> 日本* 이란 이외애도 아프리카< 南美沿岸에 위치한

비동맹 국가들과의 燎業協力도 주진하고 있다. 즉t 가이아나(l978닌

수산힙정 체길)f 기니아* 말타t 모잠비를(l982닌 이후 수척의 트를선

진출)t 북예멘> 나이지리아(i982닌 수산물 공급계약 체길) 등과도 水産

分野의 協力强化를 시도하고 있으떠 ? 앞으로도 가능한 한 適洋撫場의 확보

및 氷産物輸出에 의한 外貸獲得을 포함하여 水産部門의 진출 노릭을 적극화

하고 있다 출

c . 通洋漁業 進出

北韓은 i967닌에 체길될 朝.蘇漁業協定을 근거로 하여 6l딘부터 蘇聯의

우수한 트를撫業技衛을 도입하여 오호츠를海t 찰차카 近海G 중심으로 한

北洋트를漁業에 진출하고 있다. 漁船團은 lo~l5척으로 구성되어 있7며

i船團은 보를 1000-U-3750를급 船尾 트롤船 3척 내외, 200~450른급 作業船

5~io적 t i만~l만 5천를급 工母船 l*L 3000-U5000를급 冷料運搬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

漁獲物은 주종이 익시 밍태이며> 그 외 청어< 가자미 등이 있다출

漁獲量은 朝.蘇漁業協定에 2o만M/T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정도의 量이

아닌가 주측펄다 를

4 . 水産物 生産

北韓의 水産物生産量統計는 그들 특유의 비 주의 때문에 정착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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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4 - 5 ) F A O 水産練訓每報上의 南北韓 魚貝類 生産量 比較
( 단 위 : 천린T )

1977 7 8 7 9 80 8 1 82 83 84 8 5 8 6

韓 國 l 2,085 2,092 2,163 2,091 2,366 2,281 2,400 2.4하 2.650 3,103

北 韓 l 1,190 1,262 1,330 1,400 1,500 1,550 1,600 1,650 1.700 1,700

알 재주는 없으나 좌근의 멎가지 資料에 의하여 生産量을 주정해 볼 수는

있다.

우선 FAo가 발행하는 水産統計年報에는 推定値라는 註書가 붙어 있으나

< 표 4-5>와 같이 나와 있다. 다만 여기서는 비고의 목적으로 韓國의

生産量도 함께 게재했다 출

그러나 FAo에 근무하는 日本人 Chikuni는 이 統計의 기초가 매우 박악

하며l 또 단된적이거나 간정적인 자료에 의거하여 추정하고 있어서

정확성이 적다고 주장하고t i977닌부터 시작된 FAO/UNDP의 水産業開發

計劃을 통하여 그가 수집한 資料를 근거로 하여 주산한 바에 따르면

i982닌부터 84닌까지 사이의 平均生産量은 236만M/T 정도라고 하며

種類別로는 <표 4-6>과 같다고 한다 출

한편 北韓이 元山일원에 水産業示飜團地를 조성하기 위한 外發誘致를

위해 海外弘報用으로 朝鱗海産物輸出入會社 이를으로 l988년에 발행한

fDPR Korea- s Fisheries Industryj 에는 좌근의 種類別 生産量이 < 표

4-7>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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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L 4-6) Chikuni에 의해 추산된 北轉의 魚種理 生産量
( 단위 : 천鱗/T )

어 종 l 생 산 량 l 어 종 l 생 산 랑

저 서 어 류 l89o 조 개 류 6o

부 어 류 24o 기 타 동 물 l o

언 어 류 9 o 해 조 류 2 o

새우 .갑각류 6 其 他 9o

게 류 5 | 計

2 4 )

( a . 4 - ? ) 北韓이 발표한 魚種別 生産童
(단위 :천M/T)

어 종 l 생 산 랑 l 어 종 l 생 산 G

밍 태 갑 각 류 l l

정 어 리 해 조 류 7oo

치 淡水魚類(養殖) llo
s i l v e r f i s h 其 他 452. 6

無崙推 動物 3 5 o o

이들 두 統計는 기준이 달라시 직접 비고는 할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출

7 ) 前者(Chikuni의 推定健) 에서는 産接魚類가 l89만M/T이라고 및는데

後者(北韓의 발표치 )는 밍태가 약 2oo만料/T이라고 및다. 이것이 같은

어종을 가리키는 지는 확실치 많으나 같은 것이라고 본다면 後者가 l o %

정도 르나 대체로 비슷하다 를

u ) 前者에서의 理魚類와 後者에서의 정어리, 멸치가 거의 같은 것이라고

본다면 각각 24-i1-M/T, 20만M/T으로서 後者가 2o% 정도 적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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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甲設類(後者에서는 게류 포함)는 같다 출

s ) 前者에서 조개류y 오징어류와 기타 동물이 後者에서 무척주동물 이

라고 본다민 前者에서는 37만M/T인데 비하여 後者에서는 sliverfish를

포함하여 l2만M/T으로서 비고가 안된다 를

) 前者의 인어류를 後者에서는 어디에 포함시찰는지 알 수 얼으나 淡水

魚에 포함시련다민 9만M/T 대 ll만M/T으로 수긍이 가는 출자다 출

u ) 兩者의 수치에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海麗類와 其他이다 를

즉 前者에서는 海麗類가 .2만M/T밖에 안되나 後者에서는 7o만M/T이나

되는데, 이짓은 前者는 天熊産 밖에 포함시키지 많은데 비하여 後者는

養殖量까지 포함시릴기 때문인 것 같다. 또 其他가 前者는 9만M/T에

불과한데 비하여 후자는 45만M/T이나 되어 그 차이가 36만M/T이나 되는데 v

이것이 兩者의 숫자상의 차이(35o만 - 244"!' = 106M/T)중 3ox를 차지한다 구

A ) 後者의 統計에서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명태가 익 2oo만M/T으로

海麗類를 제외한 魚員類의 量(28o만M/T) 중의 7o%> 海産魚類만으로 치민

86%나 차지하고 있어< 無種이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

문제는 後者가 어느정도 신빙성이 및는지 의문이나 北韓보다는 撫船

勢力이나 活動飜圖나 技術水準의 어느 면을 보아도 우위에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韓國이 海麗類와 養殖量을 모두 포함하여 l985년에 겨우

3oo만tl/T을 돌파및고 < 피고기즉으로는 l986년에 366만M/T을 올란으나

l987년에는 333"'-M/T, 1988년에는 32l만M/T 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데 f

그들이 35o만M/T을 올및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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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3 . 4 - 8 ) 國土統一院이 펑가한 北轉의 水産料
總生産量

( 단위 : 천M/T )

三 료 9 # ÷ 그 ÷ z
1 9 7 5 1 4 6 0 l 3 o o

7 9 2 0 0 0 l 7 o o

8 o l 7 o o

8 2 l 9 7 o

8 4 3 5 o o 2 2 3 o

8 5 36oo( 그중 어류 239o) 2 4 2 o

8 6 2 3 7 o

8 7 2 l 2 3

8 8 2 l 4 6

한및 國土撚一院이 北韓이 발행한 朝鮮中央年鑑 기타 각종 資料를

종합하여 北韓經濟를 평가한 것에 의하민 리근의 水産料生産量은 < s

4-8>과 같이 i987닌도에 2i2만3*dM/T, 88년도에 2l4만6천M/T이라고 하는데 ,

이 정도가 억시 수긍이 가는 수치일 것 같다

또 피근의 漁業部門別生産量을 보면 <표 4-9>와 같이 海a漁業이 전체의

약 55x, 養殖業이 41U46% 수준인데 t 이것은 韓國의 部門別 生産比가

一般海面燎業이 대략 45%t 適洋漆業이 대략 25%여서 海面漁業이 7ox전후인

것과 비고하면 北韓은 海面漁業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한 것 같으며 ,

養殖量은 韓國의 그것과 거의 비슷하여 상당한 수준이 아닌가 추측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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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4 - 9 ) 國土統一院이 주산한 리근의 北韓의 部門別
水産物生産量

( 단위 : 천M/T )

총 링 2 l 2 3 2 l 4 6

해 민 어 업 l l 5 o l l 8 2

양 식 업 8 7 l 9 6 4

담 수 어 업 9 5 l o 5

5 . 앞으로의 展望과 課麗

北轉은 面積으로 보아서는 韓半島의 55x나 차지하고 있으나 料地面讀은

l7%에 불과하므로 2천만이 넘는 人圈의 主食繼源 확브를 위해서는

農業生産에 치중하지 많을 수 얼어서 書産物의 增産은 轉國보다도 더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따라서 水産物의 開發은 國長의 動物性

要白質食體源 확보를 위해 중요함은 물를이나 外漆獲得源으로서도 귀중한

역할을 한다 출

北韓은 l983닌에 35억 漆의 外債를 안고 있는데t 이것의 償還은 北韓의

經濟實讓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처지이며 t 利子支拂만 하더라도 l 9 8 3 ~

85닌에 할 것을 1986-U-89닌에 進滯支拂한 것에 불과하고 元金의 상찰은

생각도 못할 처지에 있다. 그러면서도 經濟開發의 주진을 위해서는 ;&

막대한 外資가 필요한데, 그것의 借入先도 쉽게 구해지는 것이 아니며 y

그렇다고 國內에 二次産業部門이 그렇게 발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水産業의 개발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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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

<a. 4-io) 좌근 3닌간의 南北轉 水産物輸出實讀
( 단위 : 백만$ )

한 국 북 한

品 目
1985 1986 1987 | 1985 1986 1987

鱗魚 t 冷凍魚 4 0 0 5 7 4 7 4 1 5 9 9

乾魚t 驪藏t 濾製品 3 1 3 2 4 1 8 9 l 2

員類t 甲設類 2 2 9 3 3 5 4 5 6 1 1 1 5 3 3

魚類 등조림 5 3 1 1 0 1 3 1 2 2 5

貝類 등 통조림 8 2 1 1 8 1 3 4 2 2 3

油謄
魚粉 l 2 2

g+ 797 1,171 1,506 2 8 3 6 6 2

그러나 F A o統計( & 4-10)에 의하민 l987닌의 水産物 輸出金漂은 6천2백만

;s인데t 同年 韓國의 實讀은 l5억 ;s로 北韓의 24배이다 출

그들은 제2차 經滯開發 7個年計劃(1978~84닌 )에서 水産物生産目類 35o만

M/T을 초과 달성했다고 선펀하고 있으며 , 1987--1993년에 시행하기로 한

제3차 7個年計刻에서는 水産物生産을 電力, 石炭, 鋼鐵, 非鐵漆屬, 시멘트 t

비료> 직물* 곡물* 干拓地 개간 등과 함께 lo大生産目標에 로함시킨 것을

보민 北韓經濟에서 氷産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를가 짐작할 수 있다 출

그들은 이 계획에서 처음에는 l989년까지 水産物 生産團標를 5oo만M/T으로

잡맞다가f 주에 그것의 달성기간을 l993년까지 연장하면서 目標量도

lloo만M/T으로 착대시키고 있으며 * 그 중 魚類는 3oo만린T이라고 한다 찰

그렇다면 8oo만M/T이 海麗類와 撫類이외의 動物이라는 를인데 이 수치는

아무리 차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이다 출

- 6 2 -



즉 이 목표는 總量으로 따져 지금의 生産龍力의 4배즐 되는 것

인데> 北韓의 生産體制t 産業基盤t 産業構造 등을 감안할 때t 그것의

달성을 위해시는 通洋漁業과 養殖業 부문이 그야말로 비익적으로 발전하지

찰는 한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3世界 各國에의 通洋漆業의

진출> 冷藏遲擦船의 遠洋漁場에의 루입, 蘇聯으로부터서의 技術支握를 통한

養殖業 부문의 발달 등을 도모하고는 있으나 周邊輿件이 그렇게 할은 것은

아닌데다 生産量 ltloo만M/T은 世界 l撚를 lo닌 이상이나 지속하고 있는

日本의 生産量에 맞먹는 것o'l어서 아무리 보아도 지나친 과장인 것 같다출

다만)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水産業 발펀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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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韓半島周邊水域에서의 國際撫業의 力洲係

韓半島를 둘리할 海域, 즉 東海와 西海를 사이에 두고 韓國과 인접해

있는 나라는 蘇聯> 日本, 北韓, 中國 등이다. 이 東海와 沈海는 世昇3大

撫場 중에서도 리대의 어장인 北太平洋의 남쪽 변두리에 위치하여 비고적

水産資源이 풍부하며t 또 이들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牧출業이 조게 발달할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일적부터 水産物을 動物性要白質食理의 供給源으로서

이용하여 왔고, 리근 經濟水準이 힝상되민서 그 수요가 점띤 더 늘이가고

있으므로 漆業분야의 경쟁이 흑심하다 출

韓國은 이들 나라 중 日本과는 비고적 일적부터 國交가 정상화되고

漁業協定을 체길하는 등 交流가 있였으나 蘇聯, 中國, 北韓 등 共産國家들

과는 轉國動亂 당시부터서의 敵對關係가 해소되지 많고 있어서 協力이

이루어지지 찰고 있다. 다행히 리근에 와시 共産圈의 開放이 시작되어

蘇聯t 中國과는 非公式으로나마 交流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北轉과는 冷緊

狀態가 지속되고 있으며 t 피근까지도 北韓艦麗에 의한 轉國撫體의 나포

등으로 긴장이 풀리지 많고 있다 출

여기서는 漁業이라는 次元에서 韓半島周邊本域의 力學的制係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이 海域에 있어서의 各國의 經濟水域 宣布現請,t 또 各國間의

漁業紛爭과 漁業協l3關係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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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排他的 水域의 宣布와 그 엉힝

A . 蘇聯의 辨他的 水域

轉半島들 둘러발 海域에 있어서의 排他的水域의 선포는 l976딘 l2월

蘇聯이 排他的漁業專管水域을 션포하고 익닌 3월부터 시행한 것에

비를된다. 사실 蘇聯은 海洋國의 입장에시 처출에는 美國의 經濟水域

선포를 반대해 찰다. 그러나 76닌 ll월의 美.蘇撫業交涉이 진행되는 동안에

유 럽 9개국 공동체 (Ec)가 2oo해리 共間經濟水域을 設定하기로 길의하자

여태까지 大西洋 北部에사 인간 457"1'H/T(1973닌치 )의 어적을 올리딘

蘇聯으로서는 리다란 타긱이 아닐 수 없있으며 f 이에 f 한 自救策으로서

自國漁場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찰하기에 이를 릿이다 출

사실 蘇聯은 l95o닌대까지는 漁業을 그다지 중요시하지 많아서 i96o닌의

漁獲量은 3oo만M/T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추 動物性 要白質 資源으로서의

水産物의 重要性이 새를게 인식됨으로피 l97o닌에는 725만M/T으로 늘어나

세계 2위에 이르했다. 더우기 1974-U-75닌에 걸쳐서는 農作物의 대출작으로

調料가 부족하여 家출이 대량 죽는 사태가 일어나자 水産物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져 漁業開發에 박차를 가하게 되있딘 것이다 를

어했던 蘇聯의 經淸水城宣布로 가장 프게 타격을 입은 것은 日本인데 *

日本은 世昇漁場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日本도 排他的水域을

선포하게 되면 得도 프지마는 失도 글 것이므로 무척 망서란다. 그러나

蘇聯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排他的水域출 선포하지 많을 수 없어서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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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77닌 5월에 선포> 7월에 시행하기에 이르및다. 이렇재 되자 北韓도 어딘

의미에서는 日本보다는 蘇聯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l977닌 8월부터

排他的水域을 시행하게 되딘다 譽

그런데 蘇聯의 漁業專管水域은 l97o넌대부터 조업하딘 캄차카半島 주빈

해익으로부터 추출되는 등 轉國애도 른 타긱을 입및으나 이 硏究의 主麗

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하기로 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日本과 北轉의 排他的水域에 관해서만 논의하기로 한다 출

B . 日本의 排他的 水域

美國, 蘇聯 등 日本漁船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水域에 대한

관계국의 排他的水域 선포에 따라 團本도 언젠가는 排他的水漆을 선포 하지

많으민 안되리라 생각하고 있었으나, 自國撫船이 워낙 간이 他國近海

에까지 진출하고 있는데다 관련 周邊國家들도 韓國을 비를.t 蘇聯t 北韓 f

中國* 출麗 등 많은 나라에 걸치고 있출 찰더러 그러한 나라를을 자극하는

것이 결료 自國의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排硫的水域宣言의

길단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발았다. 그러나 만약 蘇聯 漆船<)1 일방적으로

北海道近海에까지 와서 조업하는 날에는 손실이 프므로 l977년 5월 漆業

保存水域이라는 이틀으로 排池的水域을 선포하기에 이를 것이다 출

그런데 日本은 이 선포과정에서 아직 排他的水域을 선포하지 많고 있는

韓函, 中國, 合麗 등 3개국을 자극하여 그 나라들도 排他的水域을 선포하는

날에는 得보다 失이 를 것을 염려하여 東經 l35도션 以諸의 東海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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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로부터 九州, 硫球列島에 이르는 領海밖의 水域은 排他的水域애서

재외하고 있어서 韓國漁船에 대하여는 硫球列島 以東의 太平洋 海域얘서는

엉항이 있으나 東海에서는 거의 잉항이 얼다고 보아지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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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l> 關本의 漁業保存水域 略鬪

. 6 7 .



c . 北韓의 排他的 水域

北韓의 排他的水域은 排他的水域이라는 그 사실 이릴에 軍事的

對時관계가 지속되고 있어서 어차리 轉國漁船이 그 水域에 出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北轉의 排他的水域의 國際法上의 地位도 料法하게 착립핀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轉國과의 사이에 漁淺에 관한 어및

힝태의 協力關係를 조성한다든가 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펄다 출

우선 北轉의 排他的水域은 역시 經濟水域이라는 이를으로 를포한 것이며 t

經濟水域의 선포 자체를 출고 프게 비난할 수는 얼으나 그 內審에는

法律的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위에 北轉은 또 이 氷域內에

領海基線으로부터 5o해리까지는 軍事境界水域이라는 것을 설정하여 國際

漆上 유례없는 排他性과 페쇄성을 과시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水域을 선포함에 있어서 그 범위나 隣接國 또는 對向國과의 경계 등을 공식

적으로 밍시하고 있지 않으며, 간접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림 5-2>와 같이

추정되고 있을 따를이다 출

또 北韓의 經濟水域은 그 基線의 설정에 있어서도 適피性이 길여되어

있다. 우선 國際法上의 基線은 구潮線을 기준으로 하는 친이 원책이며 9

謁口의 경부는 그 입구의 폭이 24해리 이하인 경우에만 直朧基線을 적용할

수 있는 친인데, 東韓麗이라는 이름이 있기는 하지마는 國際法上의

麗7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이 해역에 直經基線을 적출하여 妥滿要 입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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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리로부터 江原道 轉城까지 사이에 直績基線을 설정하고 있다. 이

基線의 길이는 258해리나 되어 24해리의 lo배도 넘는 것이며 > 육지로부터

서의 리대거리는 75해리나 되는 것이다

l25' l3o' E

.. f 7
..7-7를7출토 .4o'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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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北韓의 經濟水域 * 單事境弄水域 및 美國務省 地理局이

작성한 各國間 假態的 等距離線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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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排他的 經濟水域이 隣接國 또는 對向國과 상층될 때는 利害當事國間의

合意에 의해 境界를 정해야 함얘도 불고하고 轉鬪은 물를 蘿聯* 日本과도

힙의를 거치지 많은 채 일방적으로 설포하고 있으며t 日本이 이얘 대하여

항의하있으나 무시되었고 다만 蘇聯과의 사이에만 i986닌, r經濟水域 및

大陸欄의 겅계에 관한 條約J 을 체길하여 蘇聯즉 겅계만 회정및고 있을

따를이 다 출

西海애 있어서의 經濟水域은 基線으로서는 비목 구潮線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으나 中國과의 사이는 等距離半分線까지로 한다고만 및간 찰) 구채적

인 선을 획정하지는 많찰고> 또 經滯水域전억을 軍事境界水域딘로 선포하고

있는 등 그들 특유의 超法律的인 정포를 부리고 있다출

2 . 韓國차 團本間의 漁業紛爭과 漁業協定

A.漁業紛爭과 平和線의 宣布

日本은 세계 제i의 水産國이고 그들 漁熊團은 2次大戰前부터 세계 도처에

진출하있으며 , 그들의 活動은 各國에 대하여 발은 관심과 우천를 야기시켜

랐다. 그러다가 終戰後 聯合軍이 團本에 進駐하자 l945단 9월, 日本

周邊水域에 소위 r맥아더 라인(McArthur Line)j 을 설정d고 그 선밖

으로는 日本漁體이 진출하지 못하도즉 규제하있다 출

이러한 日本의 海外漁業進出 봉쇄는 韓國에서도 간접으로 해택을 입은 셈

이나 聯合國과 日本 사이에 平和條約이 체길되이 r맥아더 라인J 이 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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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민 다시 세계 도처에 團本漁船이 진출할 것이 밍백하다고 판단되였으므로

l952닌 4월 聯合國은 平和條約을 체길하민서 그 재9조에서 團本으로 하여금

各國과 漁業協定을 체길할 것을 부과하있다. 따라서 日本은 美國과 캐나다

에 대해서는 抑制의 原則을 받아들여 東經 l75도 以東의 美國側 海域에서는

언어.송어撫業을 自制한다는 r美.加. 日漆業條約J 을 체길 하기에 이르

련다.

韓國은 平和條約의 當事國은 아니지만 條約 제9조의 利益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였으므로 l95l닌 lo월에 鋼本에 漁業協定을 체길하기 위한

交涉을 제의하였으나 日本은 불응하였다.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민

日本은 平和條約의 發效와 떠불어 韓國浴岸에 대거 出漆해 올 것이 멍백

하였으므로 韓國으로서는 日本漁緖의 무질서한 理業을 방지하여 漆業資源을

보호하는 동시에 우리漁民의 權益을 보료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제 되었다 출

이에 따라 i952닌 i월에 설포한 것이 이를바 平和糧으로 불리는 r隣接

海洋의 主權에 대한 大統領宣言J 인데t 이 宣言은 l945딘 美國의 隣接 公海

上에 있어서의 漁業과 大陸欄에 관한 2개의 r트루만宣言J 이라는 國際的

先例에 따를 것이였다 출

이 平和線 선포 이후 轉.日兩國間에는 그것의 國際法的 合法性을 둘러밭

論爭과 轉國政府의 日本漁熊 團東에 따를 분규가 를이지 많았다. 日本은

公海幽由의 原則을 내세워 平和線의 존재를 인정할 수 얼다는 태도를 견지

및으며 , 韓國은 平和線의 設定이 國際的 先例에 따를 것이라고 주장및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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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동안 日本朧緖은 轉國의 겅고에도 불구하고 平和拓을 제속 侵犯

하였으며 < l965닌 韓.國間에 漆業協定이 채길될 때까지 나포릴 團本撫燎은

327척이딘고 억류되었딘 船員은 3>9體밍에 이르識다 출

B . 漁業協定의 燎結과 主要內容

韓.日間의 漁業協商은 l952닌 2월부터 시작한 轉.日會談의 重要議麗중의

하나였으며 t 실질적인 진전을 보인 것은 l96l닌 第6次會談 t>1후로서 * 장장

i4닌간의 끈질기고 긴 協商끝에 i965딘 6월, r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漁業에 관한 協定J 이 서멍되고t 같은 해 l2월 批推書를 고환함으로써

발료되 게 되었다 출

漁業協定嬌結의 중요한 를이 되및딘 것은 l96o닌 第2次 uN海洋法會議

이후 國際間에 體行되어 온 l2해리 漁緖專管水域制度이다. 즉 第2次 u N

海洋法 會議애서 美國과 캐나다는 소위 제네바方式이라고 불리우는 領海

6해리와 그 外側에 6해리의 接縷水域을 더한 l2해리 漁潑水識을 제안한 바

있다. 이 案은 길국 채택되지는 못하였으나 浴岸國에 인접된 水域애서의

排他的 管轄權을 주장하는 논리는 우리의 r平和線J 設定의 논리와 기본이

같은 것이며 , 이 l2해리漁潑專管水域制度는 그후 國際的으로 兩者條約의

基本方式를로 준용되어 愼習國際法化 되었었다 출

前文과 本文 lo個條 및 附屬書로 구성된 韓.日撫業協定의 主要內容은

대략 다음과 같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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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各種水域의 범위

雨國은 當事國의 基績에서 l2해리까지의 漁業專管水域을 설정하있는대 1

이 水域은 沿岸國이 撫業애 관하여 모든 管轄權을 排他的으로 행사하는

水域으로서 이 水域內에서는 漁緖活動의 權利는 沿岸國 漁民을 위하여시만

유보하며 t 이를 침해한 他方國漁船에 대하여는 浴岸國이 그 管轄權얘

의거하여 단속을 하고 裁判管轄權을 행사할 수 있다 출

漁業專管水域의 外側에는 共同規制水域(제2조)을 설점하여 漁業資源의

持朧的 生産性을 착보하기 위한 漁業規制措置를 하기로 었는데t 제3조

에서는 同水域內에서 底引網漁業, 旋綱漁業 및 6o른以上의 고등어채낚기

漁業에 대한 暫定的規制措置로서 合意議事錄에 의거, 언간 總漁避量을 l5만

M/T으로 정하고 l o %의 變動性을 부여했다 출

또한 同條項의 附屬書로서 위 3個業種에 대하여 最高出漁養數 또는 統數 9

漁業規模t 網目 및 集魚燈의 光力에 제한을 두고 있다. 출意議事錄은 또한

雨國政府가 이미 國內的으로 설정한 각종 漁業禁止區域線內에서 相對國

漁船이 당해漆業에 종사하지 많도록 하는 조치를 위하도록 되어 있다 출

;& , 同協定 제5조에서는 共同規制水域 外側에 共同資源調査水域을 설정

하도즉 규정하였는데 , 그 水域의 범위와 구체적 談査內審은 漁業共同

委員會에서 정하도특 하있다. 이 水域은 당초 韓國側이 協定上에 平和線의

형태를 남겨두기 위해 共同規制水域밖 平和線까지 水域을 資源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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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域으로 설정할 것을 제의했으나 日本側이 協定속에 平和綠을 표시하는

어떠한 水域도 반대하고 대신 共同調査水域을 설정하여 魚漆資源에 관한

科學的 調査를 실시하고 그 길과에 따라 필요한 資源保存措衝를 천할 것을

수정 제의하여 합의림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출

(2) 團東 및 裁判管轄權

漁業專管水域을 침해한 他方國漆船애 대해서는 浴岸國의 衝轄權에 의거 t

단속하고 裁判管轄權을 가지나< 共同規制水域에서의 위반에 대한 團東과

裁判權 管轄(재4조)은 漆船의 國籍國이 행사하는 이를바 避國主義原則을

위하고 있다 출

(3) 各種委員會 및 有效期間

同協定을 운잉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共同委員會(제6조)는 각 縮約國

政府가 임밍하는 3인직의 委員으로 구성되며 同協定에 규정된 諸般主要

事項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때는 綿約國이 위할 조치에 관하여 권고

한 다.

또한 協定의 해석 및 실시에 찰한 縮約國間의 紛爭은 주선 外交上의

겅로를 통하여 해길하기로 하고 이에 의하여 해길할 수 없는 紛爭은 仲裁

委員會에 회부하기로 하었다. 仲裁委員會는 3인의 委員으로 구성피며 委員

會가 내린 길정에는 兩縮約國政燎가 따르기로 한다 출

同協定의 有效期間은 發效日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그 추에는 어느 一方

締約國이 他方撚約國에 대하여 同協定을 終了시릴 의사를 통고하는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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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l닌간 료력을 갖기로 하있다 톨

c . 協定綿結後의 變化

(l) 韓國漁業의 發展

韓.日燎業協定 체결 후 兩國間의 漁業秩序는 안정되었다. 즉* 協定의

發效後 漁業紛爭은 점차 감소하있고 兩國間의 특빌한 力學關係에 기인하는

相互不信惡도 점차 감소하있다. 이와 함께 韓國의 漆業은 l965닌 이추

급걱한 성장과 발펄을 거듭하여 l96l딘에 46만M/T으로 세계 l9위이딘

水産物生産量이 lo닌후인 ls7l닌에는 74만M/T으로 i.6배 t 세계 i6위 t 2o닌

후인 l98l년에는 237만M/T으로 5.2배 # 세계 9위t 25닌후인 86년에는 3io만

M / T 으 로 6.7배 t 세계 7위라는 大水産國으로 발돋움하게 되였다譽

이와 같은 漆業의 신장은 기본적으로는 政府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원 會

企業家의 적극적 投資> 주로 日本으로부터서의 漁潑裝備나 新技術의 도입t

水産技術人力養戚의 質的, 量的 向上 등에 기인하나 한된에서는 誰.日漁業

協定縮結에 따를 水産行政機構의 개핀t 對日請求權資金 및 朧業協力資金의

도입으로 生産基盤이 대폭 개펀된 것도 무관하지는 많다톨

즉, 韓國政府는 l966딘 水産廳을 신설하여 水産業의 체계적인 發展計刻의

수립과 수행을 담당케 하는 한편t 낙후된 水産業을 日本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고자 平和線의 양보로 얻어진 對日請求灌資金 3억:s 중 2천7백

만$, 漁業協力資金 9천만 ;s 등을 주로 漁體의 大型化, 試驗船의 導入 9

漁熊裝備의 改良, 水産物加工施設의 확출 등에 투자하여 漁業의 近代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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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럭했다. 그리하여 l965닌의 轉國의 漆船척수는 출 5만 l천척 으로서 주로

沿岸漁業에 종사하는 것이였으나 請求權資金도입이 끌난 l{)74딘말에는 출

6만 8천척에* 6o만른으로 大型化되고 또한 動力化되어 간다. 이와 같이

韓.團漁業協定의 체길은 協定 자채가 轉國의 漁業發展에 직인적으로 잉향을

끼친 것은 아니나 制度的인 再編成과 漁業生産基盤을 마린할으로피 즉진제

억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출

(2) 北海道 및 濟州道周邊水域애서의 議業自律規制

l977닌 들어 韓國과 日本 사이에 새로운 漁業분규가 생겨 韓日漁業協定이

일부 수정되있다. -S;., 1960닌대말부터 出漁하기 시작한 轉騷의 北洋 트를

撚船團은 주로 해링海나 찰차카海域에서 조업했으나 l977닌 3월 蘇聯이

2oo해리 漁業水域을 설포함으로세 이 수익으로부터 철수하지 많을 수 없게

되자f 그 중 500-5,000른급 漁舶 32척이 北海道 周遇水域.으로 이동하여

日本의 트를 漁業禁止區域에까지 들어가서 조업함으로써 兩國간에 漁業

紛糾가 발생하있다. 이 海域에서의 韓國燎舶의 찰동은 l97{l닌에는 24척이

약 i5만M/T의 멍태를 漁獲하였는데, 이 物量은 韓國의 밍태 需要量의 6 o %

나 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l979닌 ll월에는 日本漆淺과 韓幽操業撚간에

충돌 이 발생하여 韓國漆船 3척의 선체 일부가 손상되고 船員 4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더욱 사태가 악차되및다 출

사태가 이에 이르자 日本側은 自國漆民들이 준수하고 있는 日本의 國內

措濯, 즉 트롤禁止區域內에시 漁購活動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해 랐는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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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韓國側 立場은 근본적으로 北海道 周邊水域이 韓 .日漁業協定上에

전혀 언급되지 많찰고 附屬書에도 포함되지 않은 水域이며 , 日本의 요구는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兩國의

友好關係를 고려하여 韓國側은 이 水域마저 自律規制를 실시할 용의가

있를을 제시하고> 그 대신 日本側도 이에 상응하는 制限措置를 濟州道 周邊

水域에서 실시하도록 요청하있다. 그리하여 l979닌 3철부터 l98o닌 lo월에

걸친 會談에서 합의된 主要內審은 3닌간의 有效期間으로 轉國은 北海道

周邊水域에서 漁船數를 l7?으로 제한하며 , 團本은 淸州進 周遙水域에서

底引網撫船鼓를 漁業協定 規定上의 最高出漆敗 27o척에시 lo6척으로

조정하고, 最高順時出漁養數를 66척으로 제한하기에 이르렸다. 이추 兩鬪은

l次合意約定이 l983닌 lo월 3l일 만료됨에 따라 4차에 걸친 合意를 통하여

l99l년 4월말까지 인장 실시할 것에 합의하여 지금도 존속되고 있다 출

3 . 中國과 團本間의 漆業關係

A . 背景

黃海. 東支那海는 전출적으로 西團本漁民들의 주요한 漁場으로서 이용되어

찰으며 * l945넌 이후는 소위 r맥아떠 라인(McArther Line)J 의 설정으로

어려됐던 때도 있었으나 l952닌 聯출國과의 平和條約이 체길되어 그것이

해제되자 다시 진출하기 시작했다. 한핀 中國은 l949닌 中共政權의 수립과

더불어 漁業振理을 위한 본걱적인 노력을 시작함과 동시에 漁業을 규재하기

위한 法制度착립을 위해서도 노릭해 왔다. 그리하여 l95o닌 黃海.東支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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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에 漁業禁止線(일멍 毛澤東라인)을 설정하고 이 水域內에서는 外國

漁緖은 물를 自國漆緖도 전민적으로 트를漁業을 못하도목 하있다 를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日本撫船이 中國浴岸에 계속 出漁하자 中國當局은

드디어 l95o닌 l2월 中共當局은 日本撚船을 나포하기 시작하있다. 그리하여

l955년 4월 日中 民間漁業協定이 체길되기까지 中國當局에 나포될 日本燎船

鼓는 l58척 t 船員數는 l,9o9멍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러자 日本 水産業界는

中國浴岸애서의 安全操業과 相互漁業協力關係를 유지하기 위한 民間次元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럭리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l953닌 韓國戰爭의

휴전이 성립되어 日本과 中國간의 긴장이 완화된 루> 中國으로서도 日本과

政治的 접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日本의 漁購技術을 도입하여

自國의 漁業伸驪을 도모하고자 앙국간의 漆業撚爭해결의 필요성을 느끼재

되있다. 그리하여 l954년 lo월부터 시작된 앙국간 民間次元의 對話는

l955년 4월, 日本의 團 . 中國漁業協議會와 中國의 撫業協會간에 民間漁業

協定을 체길함으로써 실마리를 풀 수 있게 되있다 출

B . 民間漁業協定

l955년에 체길된 畿間漁業協定은 協定期間이 l닌으로 정하여및으나 l 9 5 6

년과 l957닌 두차례에 걸쳐 연장되있다. 그러다가 兩國間의 관계가

악화되자 中國은 漁業協定의 延長을 거부하있을 뿐만 아니라 日本漆船들이

熊.業禁止 區域 등 中國의 規制措置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나포하기

시 작및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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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團本은 r漆潑活動애 관한 暫定規則J 을 自體制定하여 日本漁船의

理業遠反을 자출적으로 규제함으로씨 正式協定 없이도 5닌간 毛澤東라인이

잘 준수되있다. 이러한 日本側의 自制行爲는 中國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재2차 漁業協定이 l963닌 ll월 北京에서 체길되없다. 中國은 이

協定에서 6개의 漁懲區域을 다소 조정하였는대 이것은 l957닌의 毛澤東

라인의. 일부 漆正과 l958넌의 l2해리 領海宣布에 부응하기 인한 것이딘다 幣

그러다가 l965닌 l2월에는 다시 제3차 民間漁業協定이 체길되있는데# 이

協定의 內容은 근본적으로는 2차 協定과 다를 바 없으나 日本漁船에 대하여

보다 많은 制限을 가하는 네용으로 수정되였다. 즉< 제l 및 제2 漁業水域이

다소 차장되었으나 트를 漁具의 網 目 프기가 제한되고 제7漁業水域에서의

操業養數가 제한되였다. 이 l965닌의 協定은 l975닌 8월 政府間 燎業

協定으로 발전될 때까지 6좌애 걸쳐 언장.운엉되딘다 譽

c . 政府間 漁業協定

政府間 漁業協定은 l972닌 9월 北京애서 서밍펄 日本 .中鬪政府間의 공동

성밍에 따라 非政府間 協定을 政府間 協定으로 전진시킨 것으로* l975닌

l2월 비.준서를 고찰함으로꺼 발료되있다 출

同協定애서 雨國은 協定水域(黃海 .東支那海) 내에서의 漁諒資漂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操業을 규제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천하기로 하고 9

協定 위반에 대한 받속 절차는 旗國主義를 채택하기로 했c며t 他方 縮約

國의 漁撚이 協定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他方締#히獨에 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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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보하고t 이를 통보받은 他方縮約國은 .7 처리걸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도특 했다 를

또 兩國은 각기 自國의 漁民 및 漁船에 대하여 航行과 議業의 安全 9

秩序의 유지와 海上事故에 대비한 지도t기타 필요한 조치를 위하도목

하있고? 또 어느 一方 縮約國漁船이 撚方縮約國의 管轄水域안에서 緊惡

事態애 처했을 때는 他方縮約國은 어선과 승무원에 대하여 원조와 보호를

해주며 * 緊急避難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他方締約國의 당국에 통보하민

언락한 후 지정된 항구에 피난을 리가하도록 및다 출

이 協定의 운엉을 위해서는 各國이 임명하는 3인씩의 委員으로 구성되는

共同協議會를 설치하고? 리의는 매닌 번갈아 東京 또는 北京에서 개좌

하기로 했으며 , 協定의 有效期間은 3년으로 했다 출

同協定은 附屬書에서 주가로 2개의 底引網株漁區 , 3개의 底引網保護區 및

旋綱保護區 등을 설정함으로써 , 6oo마릭 이상의 트를漁熊에 대해서는 周年

操業을 금지하는 6oo마력초과 機船底引網操業禁止區域을 설정함으로써 海洋

管轄權의 확대를 시도하있는데 , 同區域은 中國의 領海基線으로부터 l o o ~ .

l5o해리의 水域에 걸쳐 설정된 릿이다 찰

이 日中漁業協定은 주로 日本漁船의 操業活動을 규제하기 위하여 체길

하있다는 점에서 韓日漁業協定과 그 성격이 비슷한 데가 있다
.

어했딘 이 協定을 체결함으로써 日本은 中國近海漁場에서 안정펄 操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相互間에 漆業紛拳을 해소하는 데 조게 기여하있다고

보아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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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北韓과 蘇聯과의 漁業關係

北韓파 蘇聯과의 漁業協力關係는 i956닌애 r太平洋 西北水域의 水産資麗

利用에 관한 協定J 이 체길되민서 시작되있으떠 , 이 힙정애 의거, l96l닌

부터는 北韓撫撚이 오료츠프海에 진출하게 되였고t 지금도 가장 중요한

協力相對國이 다 零

兩國은 그 후 l974닌 l월t lo닌간의 長期漁業協定울 맺음으로써 共同撫購

및 技術協調가 본긱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출

그러다가 l976딘 l2월 > 蘇聯이 2oo해리 經濟水域을 선포함에 따라 北轉도

l977닌 8월t 經濟水域을 실시하기에 이르릴다. 그래서 雨鬪間에 새로운

協定의 체걸이 필요하게 되어 l977닌 7월 모스조바에서 새로운 協定이

체길되고> 여태까지는 규재가 없딘딘 蘇聯 經濟水域內에서의 北轉의 漁證

活動에 제악이 가해져 漁燎의 규모는 大型 트를船 6척t 中型 어선 lo척 f

生産量은 언간 2o만M/T으로 한점되및다 출

그러다가 雨國이 선포한 經濟氷域의 겅계에 관해 서로의 주장이 달란기

때문에 i986및 i월t r經濟水域 및 大陸欄境弄에 관한 條約J 을 체길 함으

로씨 東海에 있어서의 漁潑 및 探査活動時에 紛爭을 일으킬 소지를 제거

하고t 또 共同漁購作業과 海底資源探査 및 開發作業에 힙릭키로 하는 등

友好關係를 유지하고 있다 출

한편 雨國은 매년 平壞과 모스프바에서 번갈아 漁業共同漆員會를 개최

하여 水産分野의 구체적인 合意를 도출해 랐으며 l988넌 3월에는 平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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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르바에 각각 水産代表部를 설치하는 등 방방간의 協力事業을 점차

꼭대해 나가고 있다 출

5 . 理轉과 日本間의 漁業關係

北韓이 l977닌 8월> 理.西海에 2oo해리 經濟水域과 5o해리 軍事境界

水域을 설정하게 림에 따라 日本側은 종래부터 조업을 해오및 기존 燎場의

확보문제에 있어서 北轉과 힙의하지 많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l977닌 9월, 平璉에서 北韓의 東海水産協罔聯盟과 團本의 團.朝漁業協議會

간얘 民間次元의 소위 r朝.日漁業協力에 찰한 暫定合憲書J 가 체길되있다
會

이 合意書의 主要肉容은 操業範圖를 5o해리 軍事境界水域밖의 2oo해리

經濟水域內로 한다는 것. 漁緖의 규모는 2oo른 이하토 한다는 것, 者效

期間은 l977넌 7월 l일부터 익닌 6월 3i일까지 i닌으로 한다는 것> 日本은

北韓이 漁緖技術과 漁具 등 機資材를 도입하는 것에 힙릭한다는 것, 그 외

相對側 漁緖의 安全보장과 긴급구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출

그 후 이 合意書는 l978딘 7월부터 2년간 언장하기로 합의함과 동시애

北韓漁體의 日本 撫業水域(太平洋즉은 재외)애의 入漁權을 밍문화하여

추가했으며 t l98o닌에 다시 2년간 인장하있으나 i982닌 6월 北韓은 본

合意書의 당사자인 東海水産協同聯盟 명의로 담화를 발표, r방방간의 선린

관계를 고려* 再延長問麗의 타결을 위해 선의의 아량을 베풀였는데도

불구하고 日本 당국의 비우호적 조치로 유효기간을 그대로 넘기게 되및다 J

- s 3 -



고 團本側을 비난하민서 그들의 經淸水域內에서 조업중친 日本 漁船의

철수를 요구함에 따라* 日本側은 부득이 同水域內에서 漁顔찰 철수시識다 聲

그러다가 l984닌에 다시 合意가 이루어됐으나 流轉側이 日本의 밍태

輸入리타를 5만M/T으로 增量할 릿을 요구한 것을 團本側이 거절함으로써

l986닌에 다시 소 되였다 출

그러다가 다시 l987닌 l2월부터 시작하여 l989닌말까지 유료한 새로운

合意가 이루어됐는데 여기서 처움으로 入漆料를 지불하고 誰業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즉t 이 合意書에서 日本에 개방하는 魚種글 밍태t 인어 1

오징어t 게 등이며, 兩國은 合作 會社를 설릴하기로 하고, 崙作事業에 의한

燎獲物 중 밍태는 M/TU- 176$에 日本이 구매하기로 및다출

또 오징어 入漁料를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北韓은 料獲量의 3o%를

入漁料로서 요구및으나 日本은 國際水準을 고려t 2%를 간장하다가 길국

미국산의 시세보다는 상당히 높은 M/T당 66$를 지불하기로 했다. 流刺網과

延擺으로 잡는 언어漁業의 入漁料는 M/T당 23o$인데, 이것은 언어 養殖에

필요한 施設로 대치하기로 및으떠 t 게漁業의 入漁料는 차자의 의건차가

너무 커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많았다 출

北韓이 漁業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밍태 이외는 고정된 漁潑리타를 정하지

많고, 漁撚의 를기와 수, 漁期와 漁法 등을 규제하는 인반적인 관례에

따란다. 이 규정에 의해 入撫가 해가되는 日本 漁船의 르기를 2oo톤

이하이며 i 인이 漁期는 3월 l5일부터 6월 lo일까지이고 漁引 要散는 流刺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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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l척 , 延蘿 3o척이다. 오징어 漁期는 5월 i일부터 i2월 3i일까지 * 燎船

要數는 679척 이다 출

北轉은 l989닌 ll월 t 이 合意書를 피지한다고 선언했는데t 폐지의 이유에

관해서는 北韓의 공식적인 언급이 없으나 漁獲量 보고의 不正確性 t

養殖施設 도입얘 대한 日本側의 非協助 등이 주된 이유인 것 같다출

6 . 團本과 蘇聯聞의 漆業紛爭차 撫業協定

A . 背景

日本과 蘇聯의 漁業關係는 l75o닌대부터 日本漁民이 千島列島(Kuril Is.)

와 찰차카半島 沿岸水域에서 燎場을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으나> 兩國

政府間의 關係는 l85o닌 團.露戰爭 이후 日本이 러시아 領海에서 漆業權을

가지는 日.露漁業協定의 체길로서 시작되였고, 第l次 世界大戰後에는

蘇聯의 革命政權 定着추인 l928닌에 새로운 日.蘇漁業協定이 체결되였다 출

이주 蘇聯浴近海水域에서의 兩國의 撫獲實繼은 계속 증가하있으나 t

日本이 第2次 世昇犬戰애서 패한 후 蘇聯浴岸에서의 日本의 撫業權은 失效

됨으로씨 조업에 를 타긱을 받및다. 그러나 l952년 聯合國과의 平和漆約

發效後 蘇聯近海 公海上에서 새로운 漁場를 개발함에 따라 다시 燎獲量이

증가되어 연어.송어 撫獲實績이 l952년에 3만 6천M/T이및 것이 l955년에는

l7만M/T으로 급격한 伸藍을 보게 되였다 출

이렇게 日本의 撫獲實績이 신장하게 되자 蘇聯은 연어.송어 資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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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획되고 있음을 이유로 l956닌 3월 漁業水域에 관한 소위 Bulganine

Line을 설정함으로써 北洋에 있어서 日本의 漁業에 관한 規制接置를 위하기

시작했다. 이 宣言은 오료츠츠海를 포함하는 방대한 범위의 公海水域에

대하여 指定海域을 설정하고 操業을 규제한다는 것이었다 출

이러한 蘇聯의 일방적인 宣言은 길국 日本으로 하여금 漁業交涉을

주진하지 많을 수 얼게 하여 l956닌 5월에 日.蘇漆業協定이 체길되었으며

이와 함께 國交回復을 위한 고섭도 벙행하게 되었및 것이다 를

同協定에 의거 매년 日.蘇漁業委員會가 개리되고< 이 委理會를 를하여

協定水域에서의 인어 燎獲천타를 日本에 할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 청어와

게에 대하여도 稚魚捕獲禁止 및 漆具規制를 하있다. 이 당시 滿國間에 가장

큰 關心對象無種은 연어었는데 , 認定 체결 당시인 l956닌에는 6만 5천M/T의

천타가 인정되었으나 이 양은 協定체길 전인 l955닌의 실적인 l7만M/T의

절반도 안되는 것이및다 營

이와 같이 日.蘇間의 漁業關價는 蘇聯의 沿近海水域에서 i3本의 操業이

규제받는 次元에서 이루어됐으며 그 協商은 매우 어렵게 진행리곤 하있다 출

이 北西太平洋의 漁業은 日本에 있어서는 그 뇌重이 매우 프고 日本

漁民의 生活과 經濟에 를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만를 관심이 집중

되및다. 그러나 그간의 協商過程에서 볼 때 蘇聯이 Bulganine Line을

設定하고 領海外側水域에서 日本의 漁獲에 친타를 배정하는 것은 蘇聯의

일방적인 規制措置로서 日本은 강한 반발을 일으란다. 특히 연어.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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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源은 雨國間에 주및 관심사로서 蘇聯은 同魚種에 대하여 資源保崙이라는

밍목으로 오료츠조海의 公海에서의 漁獲禁止措置를 천하여 團本의 操業에

를 타걱을 주었다. 이와같은 措置는 日本이 주장하는 公海自由의 原則얘서

벗어나는 것이있지마는 國力을 바탕으로 한 蘇聯의 일방적인 조치애는

빌다를 대응수단이 인였다 출

B . 漁業協定의 체길과 천타 配定

日本과 蘇聯과의 漁業關係는 l976닌 l2월 蘇聯이 2oo해리 漁業漆管水域을

선포하고 이를 l977닌 3월부터 시행하게 림으로씨 큰 빈화를 천게 되있다 출

蘇聯이 이러한 措置를 위한 背景에는 美國이 l977딘 3월부터 2oo해리

漁業水域을 선포하고, 美國 漁業水域內에서의 蘇聯의 漁業을 규제하게 되자

美國과 보조를 같이하고 自國水域內에 外國漁船이 入漁하는 것을 규제함

으로써 自國의 漁業을 보호하려는데 및였다 를

蘇聯은 2oo해리 漁業水域設定과 관련하여 이 水域內에서의 外國撫船의

操業은 漁業協定에 의해 漁獲 린타를 배정받아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씨

日本은 撫業協商을 서둘지 만을 수 얼게 되었고, l977닌 3월에 漁業交涉을

시작하여 l977닌 5월에 가서야 r B.蘇 漁業暫定協定J 을 체길하게 되었다 출

이와 관린하여 日本도 l977년 5월 r漁業水域에 관한 暫定措置法_ 을

공포하여 2oo해리 漁業水域을 l2해리 領海와 함께 同年 7월부터 시행하게

되있는데 , 이 2oo해리 水域暫定指濯法은 韓國과 中共과의 關係를 고려하여

東經 l35" 以西의 日本海 및 黃海.東支那海水域을 適用對象에서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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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치 이 水域은 蘇聯을 겨낭한 것임을 멍백히 한 것이다. 다시 말하민

l97o닌부터 蘇聯의 트를燎體들이 대거 北海適 周邊水域에 나타나서 日本

漁民을 불안하게 하있으나# 그 반민 團本漁民도 蘇聯浴岸애서 漁經活動을

할 수 있는 相互性이 있었기 때문에 蘇聯漁船의 日本沿誇 擺業을 묵인

하있딘 것인메< 蘇聯이 2oo해리 漁業水域을 션포함에 따라 團本도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출

l977및에 체길된 r H . 蘇 漁業暫定協定J 의 主要內審은 蘇聯의 2oo해리

漁業水域內에서 日本漁體의 操業을 규제하는 것이떠 > 相互의 漁業水域에서

每年 漁獲천타를 배정받아 조업하기에 이르識다. 그러나 理協定의 체길로

團本은 漆獲천타 확보얘 있어서 떠 를 어려움을 리고 있다 출

즉, 종래의 漁業協定에서는 인어.송어 , 게 및 청어만이 親制對象

이및으나 l977닌의 協定에서는 전체 魚種에 대하여 리타가 배정되어지고

또한 인어 .송어는 i978닌에 빌도로 체결펄 r a . 蘇 漁業協力協定 및

H.蘇間의 인어 .송어 議定書J 에 의거t 特別規制를 받게 되없다 출

( 3 L 5 - 1 ) B . 蘇 間 漁獲천타의 빈천
( 단위 : 천M/T )

1 9 7 7 7 8 7 9 8 0 8 1 8 2 8 3 8 4 8 5 8 6

蘇聯f域內 讀本側 4 5 5 8 5 0 7 5 0 7 5 0 7 5 0 7 5 0 7 5 0 7 0 0 6 0 0 1 5 0

日本水域內 蒸購側 3 3 5 6 5 0 6 5 0 6 5 0 6 5 0 6 5 0 6 5 0 6 4 0 6 0 0 1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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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漁獲줘타의 주이를 보민 蘇聯의 2oo해리 水域設定以前에 蘇聯

水域에서 日本이 어획한 總漁獲量은 인간 l5o만M/T 수준이었으나 設定

後의 천타量은 그 절반 수준밖애 되지 못하였다. 특히 主漆獲魚種인 밍태는

loo만M/T 수준에서 l/3 정도인 29만M/T으로 감소되었다. 반민에 蘇聯은

종래 最高漁獲實續이 66만 5천M/T으로서 主燎獲魚種인 고등어 t 정어리

漁獲量 5o만M/T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實讀을 經獲천타量에서 획득하고

있다.

漁獲천타에 대한 兩側의 치본 입장은 團本은 과거의 漁獲實續을 기준으로

하는 實績主義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蘇聯은 相互間 천타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等量主義를 주장하고 있다 출

이러한 兩側의 상반된 입장은 協商을 어렵게 하및으며 , 길국은 讓聯側의

主張이 반잉되는 겅항이 있어 l985닌에는 漁獲 친타가 前年水準에서

동길되있으며 * l986닌에는 더욱 반감되어 前年의 l/4 수준으로 되었고 f

底刺網燎業 및 着底트를漆業이 각각 펄민 또는 일부 금지되고 操業條件도

악차되 였다 출

특히 蘇聯의 第l2次 經濟開發5個年計劃의 첫해인 l986닌부터는 고르바

료프 政權의 全産業에 대한 經濟效率化政策으로 撫業分野에는 r自國의

資源은 自國에서 消費한다J 는 원직이 조게 작용한 것으로 動物性 湯白質

供給源으로서의 重要性이 조게 인식되고 있으며 , 蘇聯은 과거부터 주장해온

等量主義원책과 함께 漁業資源管理에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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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南北韓問의 漆業關係와 韓國의 自律流制

北轉의 艦爐애 의한 韓國漆船의 拉됐事件은 伸戰成立後 를곧 자행되어

랐고 특히 l96o닌대에 극심하여 l954닌부터 87닌까지 撚北될 會척수

458척의 2/3이상인 3o9척이 이 기간에 拉北된 것이며 i l97o낸대 이후 발이

감소되였으나 轉國으로서는 늘 불만을 느리랐다(a. 5-2).

따라서 轉國政燎얘서는 撚北을 예방하기 위하여 l964닌 6됐* 農林部例規

32초로서 撫購限弄線을 설정하있는데 > 그 線은 軍事分昇線에 맞추어

東海에서는 북위 38도. 35분 45초에서 正東으로 그은 선* 西海에서는 江華島

西北端부터 시작하여 블규리적인 겅로를 거쳐 북위 37도 25분t 동겅 l25도

5o분에 이르고, 거기로부터는 正讀로 북위 37도 25분, 동경 l24도 44분

45초에 이르며t 거기서부터 다시 北上하되 그 北쪽 한계는 북위 3 8 J5.

o3분에서 正西로 그은 션으로 하있다 출

<료 는2> 誘國漁船의 拉北 및 歸濯料流(l987년말 현재)
( 단 위 : 어선척수 / 인원수 )

구 찰 l 拉 北 麥를 l린 ? 歸 適

.언 도 l 計 l東 流 l函 流 計 l理 流 l識 漆 l 計 l東漆 l西漆

1954-U-59 '625 U134 '491 '590 -U18 U72 U35 1 6 W

1 9 6 & - 6 9
2173 914 '.1259 1943 U836 U 1 0 7 '265 145 120

1 9 7 0 - 7 9 674 W U264 '534 U391 143 (i05 163 U42

19 8 0U - 8 7 $6i 및 ?107 148 M U94 U18 163 '255

計 '3633 I512 "2121 "3215 U1347 -1.761 W 'W U255

자료 : 해앙겅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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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위와 같은 北韓의 挑發을 예방하기 위해 漁緖限界線을 재조정

하지 많을 수 없어 l967닌 l2월> 內務t 國防t 農鈴 3部長官合同告示 로서

東.西雨海區에서 限昇線을 대릭 l해리씩 南下시켜 東海에서는 북위 3 8 5 -

34분 45초로* 西海에서는 그 最北端을 북위 38도 o2분 oo초로 하있으며 f

漁溺限界線 南쪽의 일정水域에는 特定海域을 설정하여 出漁하는 漁撚은

반드시 船團을 편성하고< 또한 事前申告를 해야 하는 등의 를제가 가해

됐다.

이 限界線은 그동안 事態의 악차에 따라 자꾸만 南下되어, 가장 심할

때는 東海에시는 軍事分界線에서 6해리 , 西海에서는 5~7해리나 南下

되였으나, 피근 東西間, 南北間 和解무드가 조성되면서 다소 北上조정하여

分界線과의 거리는 3해리 정도로 좁혀됐다(a. 5-3).

이러는 사이 우리 漁體團의 찰동은 더욱 활발해져서 l97o닌대부터는 東海

중심부 북위 39도~39도 3o분> 동겅 l34도~l35도 3o분 사이에 東西로 길게

및어 있는 大和雄를 중심으로 한 일대 海域이 오징어를 비를한 각종 無族의

종은 燎場이라는 것이 알려지므로서 우리 撫船團이 대거 진출하기에

이르및다 출

그러는 사이 l977년 蘇聯과 北韓이 및달아 2oo해리 經濟水域을 선포

하기에 이르및는데, 大和雄가 그 經濟水域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나 우리

漁熊團의 활동이 그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어 불안해됐으므로 l978년 5월 9

水協中央會 명의로 大和雄漁場 근처에 綠業自律規制線을 설정하기에

이르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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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는3> 漁 購 限 류 線 調 整 狀 況

근 거 일 자 l 동해 어로한계선 서해 어로 한계선

農林部 情境3璉리 '64.6.29 |북위 38S- 35분 45초 북위 38도 體출

(군사분계선과 동일)

水産膽 訓令撚회'卽.犯.5 l북위 料도撚분 45초 .북위 385- 02른 脚초

(l마일 남하) . (익諒가일 남하)

內獨f 國防# 漆리'68.11.피북위 38& 3o출 脚료

3部長官 合同출피 (익5마일 남하)

i m S U . B R S . 1-69.3.10 약 5~7마일 상하

農株 4部長官

合同告示

內務*法獨,W], 1'69.4. 14 강화도와 석모도간의 일부어장

農林 4部長官 .개방

合同告示

中撚料漏戀U |'70.3.20 .서해만도리 에장(석모도남단7

會議에서 의길 주문도남단리상도로 연결)

g飜?瞭理주재 長 |'71.5.10 |성어기 어로리용선 설정l성어기 어로리용선 설정(신도-
官會議에서 의길 (북위 料조_ 33분 oo초t l소인정도정상-f북위 37도 料분

기간ii.i-익년 2월말)l동겅 i25도 脚분점을 순차적
.으로 연길한 설)

內務,Wi,農林, I'72.4.17 |북위 38c 3o분 鵬초 전기와 같음

交通 4部合同部令. (4부합동으로 상향조정 )

'80.7. 18 어로한계선인상(북위 37도 55분
.

동경 l24에서 북위 37도 輸분

동경 l24도)

::; 중국쪽 외박선 설정

'89.4. 13 l북위 38도. 33분 錦초 i연평도 서부해역 남하,강차조_
(성어기 어로해용션 및 만도리어강 북상

삭제)

자 료 : 水産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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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韓國의 東海쪽 漁潑限昇線 및 大和濯漁場 漁緖限弄線
(자로 : '水産踐.)

그러나 그 후 1980U-81년에는 여기시도 우리 燎船의 撚됐事侍이 발생하자

政府에서는 l982년 4월 前記 水協의 自律規制線을 기초로 하여 內務, 國防f

農林, 交通의 4部合同部令인 船舶安全操業規則을 재정극고 그에 근거한

水産廳告示로서 大和濯漁場애서의 操業自制線(北쪽 한계는 북위 4o도선)을

설정하기에 이르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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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피근들어 세계의 和解對話무드가 헝성되고 撚發事件이 줄어

들및으며 * 近海의 無資源 감소로 撫場의 락대가 요망되므로 l99o닌

lo월부터는 大和雄漁場에서의 漁購限界線도 북위 4o도선에서 42도선으로

l2o해리 北上시 및다 僚

漁擦限界績 근처에서 轉國漁船의 撚北事持이 자주 일이나는 原團은

漁船國이 계절에 따라 이 海域에 집중되는 수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韓半島近海에 있어서의 撚場形成의 特性에 기인한다. 즉 韓國近灌産의

團遊性魚族은 전부 계절따라 南北團遊를 하므로 봄철의 理上團遊期에는

焦群이 이동하는대로 조업하다 보민 北쪽으로 치우치기 쉽고, 또 가을철

南下圖遊期에도 魚群이 漁證限界線 근처에 왔을 때에는 D 으 로 갈수록

魚群密度가 높은 깅항이 있으므로 익시 北으로 치우치기 쉽다 린

특히 東海産 室魚種의 하나요 資源量도 매우 큰 명태는 咸謙漆道 新浦를

중심으로 한 東韓種 일대가 主産卵場이고 主撚場도 그 일대이며 f

分布密度가 항상 北즉이 높으므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漁誰을 올리고자

하는 욕심이 조금이라도 北쪽으로 치우쳐 조업하고자 하는 현상출 빛게

한다 .

이 현상은 西海에서도 마할가지이며 특히, 조기의 北上圖淺期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즉 조기는 블부터 여름에 걸치는 産卵期에는 沿岸을 따라

北上하면서 産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초봄에 Q山島에서부터

시작하여 浴岸을 따라 無料이 이동하고 그걸 따라 漁料이 이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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波市現狀을 일으키고 있는데t 이것은 黃海道 延平島에 가서 절정에 이루는

것이 光復前 西海 일대의 풍속도있다. 그런데 그 延平島가 撫購限界線

撚쪽에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한발이라도 더 北쪽으로 가서 조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漁表들이 기지고 있는 자인적인 욕심일 수 밖에 얼는 것이다 출

그런 차에 北韓側애 의한 挑發도 또한 심및다. 많은 拉北事件이 우리

漁船이 越線하지 많찰는데도 때로는 北韓艦麗이 수마일젝이나 限界線을

넘어와서 漁船을 拉致해 가는 깅우도 있었던 것이다 출

8 . 韓國과 中國間과의 漁業關係와 韓國의 自漆規制

黃海. 東支鄧海漁場은 과거에는 團本의 독무대및으나 l95o년대 이추

韓國과 中國漆船의 활동도 활발해지면서 완전히 삼파펄이 되있으며 力學的

관계도 미료하게 변화되였다 출

우선 轉國과 中國 사이는 韓國戰爭으로 인하여 敵封關係에 및및으므로

漁業關係에 있어서도 미묘하있었다. 즉t 中國은 l95o년에 소위 毛澤東

라인이라 불린 트를漁業禁止區域을 설정함으로써 自國의 近海漁場을 排他

的으로 관할하기 시작했다. 韓國은 中國의 이 毛澤東라인을 의식한 것은

아니고 日本에 대한 방어선으로서 平和線이라고 하는 水産資源保證線을

설정하고 그 안에시의 外國漁熊의 撚業활동에 제한을 가한 것인데, l965년

에 韓日漁業協定이 채결됨으로써 日本에 대한 방어선이라는 의미는 사실상

소및피었다. 그러나 團本이외의 外國에 대하여는 아직 法的效力이 존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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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볼 수 있어서 中國에 대한 방어선으로서의 익할을 간 수 있는 것이

지마는t 中國漁撚의 침범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대하게 처리w 漆다 출

그러나 l975닌 日中漁業協定이 政府次元에서 체길된 근 中國은 韓國

漁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l975닌 이펀에 l0*U, 1976긴 이후에 8척이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S. 5-4).

이에 대하여 韓國政府는 韓國漁船이 公海上에서 조입중이있을 뿐만

아니라 漁購禁止區域을 침범한 사실도 얼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t 公海

上에서 當事國間의 합의 없이 漁潑行爲를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國際法

위반임을 주장하는 한편| 이러한 분쟁을 정화적으로 해길하기 위해 필요

하다민 關係者間의 協議를 요망한다는 뜻을 할였지마는 中國은 이에 응해

오지 많았었다 출

이에 轉國政府는 우리 漁燎團에 대한 自律規制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l975년

l월t 水産廳訓令으로서 r氷産業에 관한 許可事禮取撤.規則J 에 의거

<표 5-4> 韓國近海에서의 韓國漆能 被捕狀況

상대국 l 시 기 l 척수 l 비 7 .

75닌 이전 l o 전부 귀찰

中 國 l 76년 이추 8 전부 귀찰 8o닌 이루 얼었음

f 1 l 8

75년 이전 1 전부 귀 찰

蘇 聯 76년 이추 6 전부 귀찰

f 1 7

자료 : 해앙경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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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律規制線을 설정하였다. 이 선은 대체로 日.中漁業協定績에서 東쪽으로

緯度로 3o분 내지 9o분의 간긱을 두고 설치될 것이며 * a.中漁業協定의

保謹區 및 情漆區 등과 대략 l5분쯤의 완충해역을 설정한 것이다. 이 선은

i976닌 7월애는 r東支那海 安全操業을 위한 指藝指對J , 同年 8월애는

r黃海 및 東支那海 出漁船에 대한 規制事項告示J 로서도 추인되및으며 출

또한 이 自律規制線에시 東쪽으로 經度로 4o분쯤되는 곳에는 船團編成

張化線을 설정하여 조업을 지도하고 있다. 그러다가 l979닌 l월t B.中

協定이 개정되민서 保護區가 신설 내지 확장됨에 따라 外務部의 요청으로

自律親制線을 東즉으로 經度 2o분만를 이동설정함으로써 그만큼 漁場이

좁아됐으나t 8o닌대 들어 中國과의 사이에 和解무드가 조성되고t 한핀에서

는 沿近海漁業資漂의 고갈로 漁業經營收支가 악화되어 漁場擴大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i985년 io월 , 水産廳告示 (沿近海漁船의 安全擺業을 위한 規制

事項)로서 規制線을 經度로 lo분 西쪽으로 이동시키고 保護區 및 情撫區

와의 사이에는 經度로 5분 이상의 완충해익을 설정했으며 , l989년 4월에는

역시 水産廳告示로 自律規制線을 中國의 資源保護區域 및 伸漁區域의

외곽선에 맞추어 조정하였다 를

이차같은 操業自津規制線의 설정은 그 자체가 日中漁業協定水域을 그대로

인징하자는 것은 아니나 韓國과 中國과의 力學關係가 단순한 것이 아닌

것을 고려한 政治的인 措置라고 볼 수 있다. 이러는 중 리근에 兩國間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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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5> 中國漁緖의 韓國領海에의 緊急避難實績

인 도 | 1981 1982 1 9 8 3 1 9 8 4 1 9 8 5 1 9 8 6 1 9 8 7 1 9 8 8

척 수 l 785 1 5 6 2 1 7 0 3 2 3 8 1 2 0 2 6 3 2 5 8 2 2 9 5 3 6 5 1

자 료 : 해양겅찰대

관제가 많이 개선되었으며 > 그에 따라 漁業關係도 많이 게선되어 l989닌

l2월에는 轉國의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와 中國의 諒海漁業撚會間에 r漁船

海上事散處理에 관한 合意書 J 가 체길되어 l99o닌 7월부터 시행되 = l

있는데, 이것은 公海上의 漁場에서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兩國의 漁熊과

漁具에 관린되는 事論를 처리하기 위한 指針을 정한 것이나, 兩國間의

關係가 개선된 하나의 증표로 블 수 있으며* 또한 中共料船의 韓國에의

緊急避難實繼(표 5-5)을 브면 濟州道 및 黑山島에 피난한 中國漁錯의 수는

l98l년에는 785척이었으나 l988년에는 365l척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中國漁體의 緊急避難이 많아진 이유는 中國漁船이 그만글 漁船數도 늘고 ;&

適海로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 따라서 雨國脚에 漁業水域을

놓고 장차 마찰이 커질 것이 예상되므로 漁業協定을 체길하기 위한

본긱적인 준비를 갖추어야 하고, 또한 雨國間 協議도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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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 南北韓共同漁擦撚域의 設定및運用方案

l . 共同漁購水域設定의 前提條件

南北韓間에 共同漁緖水域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兩者 사이에

리소한도의 對話通路가 있어야 하고> 또 相對方의 實體를 인정해야 하는 등

政治的으로 고도의 難麗가 있으나 그 문제는 이 課麗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런 對話의 通路는 일려 있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로 한다. '

그 다출에 南北韓間에 共同漁證水域을 設定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北韓이 일방적으로 션포해 농은 排他的 經潛

水域과 軍事境界水域이다. 우선 經濟水域의 선포는 그 水域안애 내포펄

水中資源은 물를 海底資源까지도 主權的 權利를 가지고 排他的 管轄權을

행사한다는 것인데l 韓國은 자체 漆船團이 海外漆場에서 널리 활동하고

있어서 2oo해치 水域의 設定을 반대해 온 입장도 있거니와 中國t 團本 등

관련국가들을 자극하는 것도 현멍한 방법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2oo해리 水域의 선포를 유보하고 있다 출

排他的 經濟水域制度는 이미 오래 전에 國際法上의 法的制度로시 성립된

것이며 , 轉半島周邊國家만 하더라도 韓國과 中國만 유보하고 있을 찰 t

蘇聯, 日本도 천하고 있는 조치이므로 經濟水域의 선포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얼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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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水域의 設定方法의 適法的이 문제이다. 우선 이 水域플 설정할

때는 그 나라가 공인하는 大縮尺海圖(대체로 8만분의 l 이상)애 멍시및

于潮線을 基線으로 하는 것이 원리이며 # 麗은 濯口閉鎖線이 24해리 이하일

때만 兩端을 직선으로 인길하는 直線基線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北韓의 東海애는 이러한 성질을 가진 麗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아예 東韓麗

자채를 이러한 성질의 濯으로 보아서 咸鏡北道의 北端 수유리로부터 淺麗道

의 軒城까지 사이를 언길하는 직선을 基線으로 삼고 있으니 이는 國際法上

의 原則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 볼 수 있다 출

또한 그 水域의 경계가 다를 나라의 經濟水域의 겅계차 겹쳐질 때는

相互協議하여 等距離 中間線을 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伸理線의 東海岸쪽

기점에서 正東으로 겅계설을 긋고 있다 출

그 다출 또 하나의 문제는 北轉이 基線으로부터 5o해리까지에 설정한

軍事境弄水域인 바, 이것은 西海에서는 經濟水域 자체가 基線으로부터

5o해리가 못되므로 西海全域을 이와 같은 經濟水域 .및 軍事境界水域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水域은 그들이 韓國의 軍事的侵犯에 대비하여 획정한

것이라는 구실을 내걸고 있는데t 과거 비록 民間次元에서의 協定일지언정

日本과의 사이에 r漁業에 관한 暫定合意書 J 들 체결하여 經濟水域內의

入漁를 해용하민서도 이 軍事水域에의 入撫는 치용하지 많았있다. 이것은

北韓의 近海漁業의 중요한 漁場의 대부분이 이 수역안에 포함되는 것에서

미루이 軍事水域이라는 명목하에 近漆漁場을 排他的으로 독된하려는 속셈인

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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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水域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雙方間에 軍事的對皓關價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며t 또 이 水域애는 北韓産 밍태 主漁場의 대부분이

포함되느니만치 이 水域을 찰전히 배재하고 共同燎潑水域을 설정한다는

것은 韓國測으로서는 빌다를 의미가 없을 것 같다출

J& , 北韓이 經濟水域을 긴지하고자 한다민 만부둑이 轉國도 經濟水域울

선포하지 많을 수 없을 것인데t 經濟水域의 선포 자체야 떱際的인 慣行이

되어 있고 오히려 轉國은 아주 늦게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니만치 하등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經濟水域의 겅계를 출고는

南北轉 사이에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펀다. 이것은 料戰協定

당시 軍事境界線 자체를 陸上에만 칙정하고 海上에는 적정하지 많았딘 데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어피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출

그러나 情戰協定 이후 伸戰線 근처에서 韓國漁船이 北韓의 艦離애 의해

일방적으로 납치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자 韓國政府가 漁船의 漁擦

限界線을 정하민서 基点을 料戰線보다는 악간 南쪽에 잡고 거기에서

正東으로 선을 그어 韓國 漁撚에 대한 自制를 즉구하는 의미의 限界線을

설정한 것인데t 이것을 北韓은 를사 韓國이 軍事分류線이나 측은 漁緖

水域의 境界線으로서 이 선을 획정한 앙 악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출

그러나 經濟水域을 정식으로 公認을 받으려민 그 境弄에 관하여는 隣接

國과의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떠t 그 과정에서 國際法上 일반적으로

인정된 等距離中間線原則에 의하여 境界線이 칙정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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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과 蘇聯과의 사이애도 이와 같은 문제가 야기되였으나 l986닌에

r經濟水域 및 大陸欄의 境界에 관한 條約J 을 체길하여 겅재를 적정한 바

있다.

따라서 轉國과의 사이에서도 우선 이 境昇의 획정 자체가 커다란 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림 5-2>는 l977단에 美國務省 地理局에서 東아시아

北部애. 있어서의 管轄水域을 等距離中間線經則에 따라 假想的으로 구력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매, 이것에서 보먼 東灌에 있어서의 境界는 지금의

漁緖限界線보다는 基点이 북쪽으로 이동해야 함은 물를이고, 角度도 l 8 5;-

정도 北즉으로 치우쳐야 한다 출

또 , 西海에 있어서는 韓國, 北轉, 中國 3나라 사이에서 이차 같은 協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우선 南北韓 사이의 等距離 中間線을 <그림

5-2>에서 보민 大靑島와 延平島 사이에 힛바닥 모양으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f 이 부분은 섬의 블포에 따라 순전히 기하학적으로만 선을 그및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이나t 획정방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고t S .

민적도 그다지 르지 많으므로 協議애 따라 조정이 가능하리라 본다 출

이상의 觀点에서 볼 때, 南北轉間에 共同漁購水域을 설정하려면 다음

4가지 문제가 야기될 짓이 예상되며 이것이 원활하게 해결되어야만이

協議가 순조를게 이루어지리라 기대및다 구

및째는 北韓側의 基線의 再調整이다 . 共同漁購水域은 領海의 外側水域에

설정하여야 할 것인데, 領海 外側의 境昇線 자체가 南北接間에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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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하에 國際法上의 원리에 맞도특 적정되지 많고서는 兩側이 대등해질 수

얼기 때문이 다 출

둘째는 北轉이 선포한 軍事境界水域을 철페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냐하민

이것이 철페되지 많는다는 것은 아직 軍事的 對時關係가 를속한다는

뜻이며 | 그런 상찰에서는 民間次元은 고사하고 政府次元에시도 協商 자채가

추진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출

세째는 經濟水域의 문제인데, 이에 대하여는 轉國測에서도 대등한 經濟

水域을 선포하거나 흑은 北.轉이 經濟水域의 適用 對象國에서 轉國을 재외

하거나 하여 균헝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출

네해는 南北韓間의 管轄水域의 境昇리定의 문제인데 > 이것은 원직적

으로는 國際法上의 等距離中間線原則에 맞도즉 적정되어야 할 것이다 톨

2 . 共同漁潑水域의 設定과 그 運用方案

A . 協定當事者

雨國家間의 漁潑水域設定에 관한 문제는 政府間協定에 의하여 해길하는

것이 國際的인 愼行이지마는 雙方間에 서로 國家的 승인이 이루어지지 많은

상태에서는 政府間協定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문제가 매우 복잡

해지기 마련이다 출

그러나 相互國家承認이 얼는 상태에서 協定이 이루어진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l977년부터 시작되어 단속적이기는 하지마는 l989및까지 2o및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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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도특 지속릴 北韓-日本 사이의 燎業協定* 兩國間承認이 이를어져 政府間

協定으로 발전하기 릴인 l955넌부터 시작하여 l974까지 2o넌간 지속된

中國-日本 사이의 漁業協定 등이 그것이다 차

이들 協定의 두드러진 특징은 民間次元에시 체길되었다는 것인대, 北轉 -

日本 사이의 協定은 暫定合意書라는 이를으로 北韓의 東灌水産協同聯盟과

日本의. H .朝漁業協議會 사이에서 체결길 것이고* 中國-團零 사이의 漁業

協定은 中國의 漁業協會와 團本의 日.中共同撫業協議會 사이에서 체길된

것이다.

이런 예에서 본다민 南北韓이 相互國家承認으로 國交가 이루어져 政府間

協定을 체길할 수 있으민 두말할 필요가 인으나 그것이 한란한 겅우에는

우선 위의 北韓-團本間의 協定이나 中國-日本間의 協定과 같이 民間次元

에서의 協定을 체길하도록 노릭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긱되며* 이 경루

韓國側을 대표하는 民間團體로서는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가 가장 무난할

것으로 생각펀다 출

B . 一方入漁方式의 깅우

어느 나라의 管轄水域에 漁船이 들어가서 漁潑行爲를 하는 방법(보통

入漁한다고 한다)을 프게 가르면 一方入漁方漆과 雙方入漁方式이 있다 찰

一方入漁方式이란 어느 一方의 漁船이 他方의 管轄水理에서 조업하는

方式이며 , 入漁를 리용하는 代價로서는 入漁料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출

韓鬪의 遍洋漁船들이 아프리카 기타 各沿岸國의 管轄水域商에서 入撫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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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득하여 조업하는 힝태는 이러한 一方入漁方式인 겅우가 많다 출

이 때 入漁料 支拂方式은 프게 가르민 許可取得과 동시에 지불하는

방식과 漁獲量에 따라 지불하는 방식이 있으나, 실제로는 撫獲量의 확인이

곤란한 겅우가 많으므로 許可取得과 동시에 지불하는 깅우가 많다. 이 겅우

에는 미리 漁頗의 를기> 漁潑方法t 對象物 등에 따라 雙方協議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보를이다 零

;& , 대개의 깅우 被入漁國은 漁業의 발달정도가 낮으므로 자체 개발의

필요상 入漁하는 漁船에 대하여 自國國民을 일정 비출 이상 船員으로서

고용할 것을 入漁條件의 하나로 요구하는 겅우도 있다 찰

南北韓間의 漁業關係에 있어서도 韓國側으로시 가장 바람직한 方式은

北轉의 管轄水域에의 韓國漁撚의 一方的 入漁이다. 그것은 채냐하면 韓國測

海域은 일젝부터 韓國* 日本, 中國 등 各國漁船의 남적으로 漁業資源의

보존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서 피근에는 業界 스스로가 點幅量의

減縮을 요망하고 있을 정도이니t 가능하다면 이 이상 漁船이 투입되지

많기를 바라는 상참이기 때문이다 출

그러나 이 方式은 資源保護라는 측면에서 北韓側이 꺼려할 것이 예상

된다. 그것은 北韓도 리근에 와서 水産物의 增産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參

심지어 l993년에 끝나는 제3차 7個年計劃에서는 지금의 生産總力의 4배나

되는 lloo만M/T이라는 生産 @標를 설정하는 등 어마이마한 계칙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生産龍力이나 加工龍力에 문제가 있으리라 예상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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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生産施設 같은 것을 지원하는 代價로서 일부 海域> 특히 東海의

밍태, 정어리* 오징어* 인어 .송어 등의 漁場에의 一方的 入流를 고섭해 볼

필오가 있다고 생각된다 출

c . 雙方入漁方式의 깅우

南北韓間에 共同漁擦水域設定은 雙方이 서로 撫方의 管轄水域에 入漁하는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프다. 이 경우t 協定의 內審에는 그것이 적용되는

水域의 범위, 對象無種과 漁購方法, 漁船의 規模와 避數, 撚獲量 燎

協定違反에 대한 團束節次> 存朧期間> 管理機構 등이 밍시되어야 할

것이다.

(l) 共同漁潑水域의 범위

먼저 共同漁購水域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北韓의 東 .西雨

水域에 및.어서 雙方間 經濟水域의 境界로부터 北側 國境까지의 직선거리가

東海에서는 약 5oo해리 > 西海에서는 약 2oo해리인데, 共同撫潑 水域은

雙方의 境界로부터 雙方의 水域內에 等距離로 > 境界에 平行으로 그은

線까지의 水域으로 하는 것이 水域의 관리상이나 規制를 확실히 하기에도

편리할 것 같다. 만익 이 原則이 적용된다면 東海, 西海 모두 우선 二l

水域의 폭을 loo해리 정도로 하여 운영해 가면시 점차 착대시켜 나가는

것이 합리적 일 것 같다 출

(2) 共同資源調査水域의 설정

雙方의 經潑水域 혹은 이에 준하는 水域범위 중 共同漁購水域의 .外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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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資源調査水域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장차

共罔漁潑水域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 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南北韓의 硏究者, 科學者들 사이의 友好와 協力을

증진시켜 共同繁榮을 도모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

(3) 對象魚種 및 漁購方法> 漁船의 規模t 漁船의 養般 및 漁獲量 등

對象魚種 및 漁擦方法으로서는 논의의 대상이 월 수 있는 것이 東海區

에시는 연어.송어* 꽁치, 멸치f 오징어t 명태 등을 대상으로 하는 流刺網 1

오징어를 대상으로 하는 채낚기 t 명태 등을 대상으로 하는 機船底引網과

트롤, 게, 새우, 고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발 등이 있을 수 있고, 西海區

에서는 조기> 갈치, 새우> 게 등의 각종 底樓魚族을 대상으로 하는

機錯底引網, 트를* 體雖網 등이 있을 수 있다 차

漁熊의 規模는 近海漁業資源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通洋漁業에 쓰이는

大型始의 투입은 피하고, 과거 北韓과 日本 사이의 民間協定에서처림

출톤수 2oo른 이하로 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 출

漁船의 養散는 雨國이 同散로 하는 것이 원책일 것이며 , 入漁養紋는

協定되는 水域의 面議을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

漁獲量은 協定된 水域의 面積, 潛在資源의 豊度t 루입되는 漁獲努力量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할 것이나 資源의 류지관리상 適度漁獲이 되지 많는

범위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설정하리야 할 것이며, 이것은 매우 미묘한

문제이므로 고도의 건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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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協定遵反얘 대한 規制

協定遲反에 대한 規制措置는 대개의 漁業協定이 領海나 專管3k域內얘서의

위반에 대하여는 沿岸國에게 團東과 裁判管轄權을 주고| 共同撫緖水域內

에서의 위반에 대한 團東 및 裁判管轄權은 漁頗의 國籍團에게 주는 소위

旗國主義를 위하고 있는 겅우가 많으므로 그 관레에 따르는 것이 중을 것

같다. .다만 相對國 漁船이 協定을 위반했을 때는 一方縮約濯은 그 사실을

他方嬌約國에 를보하고t 통보받은 他方은 그것에 대한 처리길과를 相對方

에게 등보하도특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므로 南北韓間의 協定에서도 이

원직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旗國主義는 어디까지나 相對方

을 믿는 信賴의 바탕위에서만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여태까7 늘 相互不信

속에 살아온 南北韓間에 그것이 쉽게 이특되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인내심

을 가지고 노력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출

(5) 崙績期間

協定의 存朧期間은 과거 民間協定이딘 시기의 日.中協출은 기본적으로

l닌t 朝.日漁業協定은 2닌으로 정해출고 要方協議에 의해 갱신을 반복해

왔는데t 南北轉間의 協定도 이 先例에 따라 처음 단계에서는 2닌 정도로

했다가 갱신해 가는 것이 를을 것 같다 차

(6) 安全操業對策

共同漁證水域內에서의 漆全操業을 위해서는 .雙方은 각기 自鬪의 漁民과

漁船에 대하여 航行과 操業의 安全, 秩序의 유지, 海上事撚에 대한 대비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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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오한 조치를 위하여야 함은 물를이나, 어느 一方의 漆船이 他方의

管轄水域內에서 緊急事態가 발생했을 때는 他方은 漁船과 船員에 대하여

원조와 보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핀 어느 一方의 漁船이 他方의

管轄水域內 에서 緊急避難의 필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그 사실을 他方의

關係當局에 통보하면 他方은 지정펀 항구에의 緊急避難을 리가하도특 해야

할 것이며t 가능하면 船員의 上陸도 치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찰

(7) 管理機構

管理機構로서는 共同委員會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t 同委員會는 관례로

보아 各國에서 3人익의 委員을 위촉하여 구성하고i 同協定의 운엉에 관한

모든 문제를 同委員會에서 해길하도목 하는 것이 종을 것 같으며t 每年

번갈아 雙方의 首都에시 會議를 개좌하는 및이 일반적인 관래이므로 그에

따르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 출

3 . 讓極的 姿勢의 必要性

여태까지 韓國은 北韓이나 中國 등 共産圈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消灌的인 姿勢를 취해 온 경우가 찰았으며 , 특히 漆業水域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中國에 대하여는 擺業自津規制線, 北轉에 대하여는 漁辯

限류線을 설정하므로서 自國漁船의 조업을 일방적으로 규제해 왔다출

이7?은 轉國의 漆業이 對象國보다는 발달었고f 또 계절에 따라서는

相對方 水域에 비고적 좋은 撚場이 형성되기 때를에 相對方 撫船이 轉國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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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轄水域을 침범하는 사례보다는 韓國漁頗이 相對方 管轄水域을 침범하는

사레가 잦은데다가 相對方이 好戰的이어서 自己네 水域을 침범하지 많은

韓國漁船도 함부로 撚致 또는 漆捕하는 事散가 자주 일어할기 때문에 이런

事論를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 취해진 조치이기는 하다 출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모두 그 限界線을 國際的으로 料國側이 주장할

수 있는 假想的 境界績보다 안쪽에 칙정한데서 앞으로 南北韓間의 管轄

水域의 境界를 적정할 때에 문제가 야기길 우려가 있다고 보아진다. 그것은

이러한 線들이 오랜 세월이 겅과하면 境界線으로서 團着化및 우려가 있기

때문 이다. 특히 北韓과 같이 엉뚱한 主張을 잘 하는 특성을 가진 相對에

대하여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팀하지 많으면 안되리라 생각된다 차

그런 민에서 본다민 轉國도 2oo해리 經濟水域을 宣布하는 문제를 讓極的

으 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 때에 우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境界를 제시해 늘아야만 주일 이 境昇에 관하여 논의할 때 익분있는 근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韓半島周遇

海域에서의 漁業政策, 특히 對共産圈政策은 보다 더 讀極的 ? 姿勢로 전찰

해야 할 시점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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漁業은 南北韓 모두가 중요한 産業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대 출

南北韓間에 交流가 릴는 것은 피차의 漁業發展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J L

있으므로 漁業의 發展이라는 측면에시도 南北韓間의 交流가 주진되어야 할

것이다.

漁業分野에서의 南北韓間의 交流의 한 方法으로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南北韓間에 共同撚潑水域을 설정하여 南北韓 漁船이 함께 조업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共同撚購水域을 설정하는 깅우를 .가상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하있다 출

그러기 위해시는 먼저 韓國近海의 海洋構造와 重要資源의 團遊相을

블석하어 共同漁潑水域 設定時 對象物이 될 가능성이 큰 魚種을 도출하고 1

그 다출 經國 水産業의 需要 및 供論現況, 2ooo년대 초에 있어서의 需要 및

供給展望 등을 분석하여 轉國의 斜外協力의 必要性을 논의하는 한편

北韓의 海洋特性, 水産政策 및 管理體制, 水産業의 基盤, 水産物 生産

現況, 앞으로의 展및과 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課襲 등을 분석.비고하및다 를

또한 轉라島 燎適水域에 있이시의 各國의 排他的 經濟漆域의 宣布現況과

그 영향, 韓國과 日차, 中國과 日本, 北轉과 蘇聯, 北韓과 麗本, 日本과

蘇聯, 韓幽가 兆韓, 韓國과 中國 등 各麗開의 撫業朧爭과 漁業協定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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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漁業에 관한 力學的 關係를 검토함으로써 南北韓間에 설정될 共同漁擦

水域의 모델을 도출할려고 노릭하있다 출

이러한 自然的t 人爲的인 周邊理境에 입각하여 t 南北轉間에 共同水域을

설정하고자 할 때 먼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問麗点 G 도출하있는데 )

그것은 대략 다움 4가지로 집약된다 출

그 .첫째는 北韓이 經濟水域을 선포하면서 東海쪽에 설정딴 直線基線인데 *

이것은 國際法上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基線을 于潮線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며 , 둘째는 北轉側이 설정한 5o해리 軍事境界.水域을 철페해야

하는 것이고* 세째는 北韓이 經濟水域의 適用對象國에서 料國을 제외하거나

轉國이 國際法上 정당성 있는 經濟水域을 선포해야 하는 간제이며* 네째는

管轄水域의 境界를 國際法上의 等距離 中間線을 원직으로 하여 적정하는

문제이 다 출

구체적으로 共同漁購水域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協定當事者가 문제

되는데* 이는 雙方政府가 되는 것은 당인하나 相互間 國家承認을 하지 많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곤란하다면 과거의 北轉-日本 사이의 漁業協定이나

中國-日本사이의 漁業協定과 같이 民間次元에서의 協定도 가능할 것이며 9

이런 경우의 韓國側의 民間代表로서는 水産業協同組合中央信가 가장 무난할

것 같다.

또 入漁方式에는 어느 一方이 他方의 水域에 들어가서 漁購活動을 하고

그 代價로서 入漁料를 지불하는 一方入漁方式과 雙方이 서로 他方의 水域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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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시 漁潑灌動을 하는 雙方入漁方式이 있는데 t 轉國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韓國漁船이 北韓水域에 一方的으로 入漁하는 方式이나

실제로는 이 方式의 실헌이 어려울 것 같으며, 雙方入漁方式이 될 공산이

프 다.

雙方入漁方式을 취할 때의 共同撚潑水域의 범위는 일단 雙方의

管轄水域의 境界로부터 loo해리적의 等距離線까지로 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으며, 그 추 雙方의 合意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조정하는 것이 출을 것

같다.

이 共同漁潑水域의 外側* 相互 經濟水域의 內側에는 共同資源調査水域을

설정하여 共同으로 資源調査活動을 실시, 資源의 動態를 파악함으로써

共同漁潑水域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기초자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를

對象魚種 및 漁購의 方法으로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東海區에서는 연어.송어 t 꽁치t 치t 오징어> 명태 등을 대상으로 하는

流刺網과 트를* 게* 새우, 고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발 등이 및을 수

있고, 西海區에서는 조기 , 갈치 , 새우, 게 등 各種 底擴魚類를 대상으로

하는 機錯底引網t 트를* 體禮網 등이 있다 출

共同漁購水域에 入撫하는 漁熊의 規模는 과거 北韓-日本 사이의 民間協定

에서처럼 출톤수 2oo톤 이하로 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으며 t 漁船의 養數와

漁獲量출 雙方이 同等하도목 하는 릴이 핀책일 것이며, 漁獲量의 문제는

資源保存上 미묘한 문제이므로 브다 고도의 전문적인 연구가 및요하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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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定의 違反애 대한 規制와 裁判管轄權은 領海나 專管水域侵犯에 대하

여는 浴岸國이 행사하고t 共同漁購水域內에서의 通反에 대하여는 漁船의

國籍國에게 주는 소위 識國主義의 原則을 적용하는 것이 國駱的 慣行이므로

그에 따르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 출

協定의 存績期間은 일단 2닌으로 하여 갱신해 가는 것이 무난할 및

같으며 , 同水域에서의 安全操業對策으로서는 어느 一方의 漁船이 他方의

管轄水域內에시 緊急事態가 발생하있을 때에는 他方은 漆船과 船員에

대하여 원조와 보초를 제공하고t 또 一方의 漁船이 他方의 悽轄水域內에서

緊急避難의 필요가 발생하있을 깅우에도 他方은 指定된 港 에의 避難을

허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

同協定의 管理機構로서는 각 3인씩의 委員으로 구성된 共同委員會에

일임하는 것이 종을 것 같다 출

또한 轉國은 이때까지 北轉이나 中國 등 共産圈國家 爛邊水域에서의

韓國漁船의 漁潑潑動에 대하여는 漁船의 被撚防止上 相歌方 水域과의

境昇보다는 韓國쪽에 가까이 漁購限界線 또는 自律規制漆을 설정하여

韓國漁船의 活動을 제한하여 왔는데, 이러한 線들이 오랜 기간 후에는 자및

轉國쪽에서 설정한 境界線인잉 오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國際法上의 原則에

입각한 排他的 經濟水域의 선포 등 讓極的인 姿勢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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